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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 1월3일부터6일까지독일뉘른베르그에서개최된제5 7회 독일국제아

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에서우리나라출품자전원이수상하는쾌거

를거두었다. 

한국발명진흥회에따르면이번전시회에서우리나라는7명(사)이8점의발명품

을출품하여금상3점, 은상2점, 동상2점, 특별상3점등1 0개의상을수상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8점을출품하여1 0개의상을수상하였는데, 그이유는(주)비앤알맥

스김경란대표이사의‘경혈지압장치’가금상과마케도니아특허청특별상을, 길라

씨엔아이(주)김동환대표이사의‘도로표지병’이금상과독일발명가협회특별상을

수상, 2관왕이됐기때문이다. 

특히이번전시회에서금상을수상한(주)성창베네피나이상옥대표이사가출품

한‘온도감응표시기능을갖는조리용기손잡이’는현지언론의치열한보도경쟁

이벌어질정도로화제가되기도했다.  

발명과신제품의양도또는양수를촉진하여발명가들의기술및기술동향에대

한정보교환을목적으로개최된제5 7회독일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

에는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폴란드, 대만, 한국, 스위스등 3 0개국

680 여점의발명품이출품되어217 여점이수상하는치열한경쟁을벌였다. 

이들은지난1 1월8일1 6시1 5분K E 9 0 2편파리발로귀국하였으며, 수상자명단

은다음과같다.

금상 3점, 은상 2점, 동상 2점, 특별상 3점 등

수상내역 권리자명
단체명

권리번호 발명(고안)의 명칭[대표명]

김경란
(주)비앤알맥스 실용

경혈 지압장치
[김경란] 제0 3 8 3 4 1 9호

(주)성창
(주)성창

실용 온도감응 표시기능을 갖는
베네피나

베네피나
제0 3 3 4 3 0 4호 조리용기 손잡이

[이상옥]

길라씨엔
(주)길라씨엔

특허
아이(주)

아이(주)
제0 4 1 6 9 3 9호

도로표지병
[김동환]

(주)돌핀
(주)돌핀 특허 식기세척기용 폐열 에너지

은상
[김종흠] 제0 4 6 2 1 7 1호 재활용 장치

임우석 -
특허 미소기울림 측정이 가능한

제0 4 8 7 1 4 6호 수준기
조성호 SJin Korea 실출

손발 피부 관리 장치

동상
조현진 [조성호] 2 0 0 5 - 2 1 7 0 0

박명호 -
특출 신발끈 고정고리와 신발끈

2 0 0 5 - 4 7 6 0 9 결속방법
러시아연방

(주)성창
(주)성창

특허
교육과학부

베네피나
베네피나

제0 3 3 9 9 6 6호
조리용기 파지를 위한 집게

특별상 [이상옥]

금
상

마케도니아
특허청 특별상

독일발명
가협회
특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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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는이공계대학의연구기술권리

화를위한특허교육을위해온ㆍ오프

연계교육을지원한다.

이공계대학의연구기술권리화를위한특

허교육에관심은지대하나대학內특허교과

정개설을위한지도교수부재, 교재등의역

량미흡으로인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대

학을위하여온·오프연계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한온라인교육컨텐츠제공, 전문가

현장특강지원, 전담학습관리제등을대학에

지원한다는계획이다.

우리나라R&D 중복투자가빈번히발생,

연구개발수행전관련선행기술조사조차실

시하고있지않아이미개발된기술에국가연

구개발비가중복투자되는가능성이높은실

태이다. 이는대학교육부터미리예방하기

위한, 특허정보교육이미비한문제점과근간

을이룬다.

이에우리회는대학내특허강좌설치를통

해 대학과학술협정체결을통한대학생들의

KIPA
소식

KIPA
소식

이공계대학 특허교육을 위해 발벗고 나서다

선행기술조사방법, 성공한특허사례, 특허출

원방법등의교육을지원할예정이다.  

교육지원내용은온라인강의제공, 특허전

문가, 현장교육특강, WIPO-KIPO-KIPA에

서 공동운영으로진행되는영문교육과정등

이며성적우수자는선발을통하여해외여름

학교(Summer School) 연수도지원할예정

에있다.  

우리회는이러한내용의교육을이공계대

학에지원하기위해2 0 0 3년부터2 1개대학과

협정을체결하였으며, 연세대학교등 10 여

개대학이상에서2 0 0 6년도특허강좌설치를

할예정에있다. 

지난1 1월 1 4일에진행된연세대학교와의

협정체결식에서연세대학교교학부총장은

“대학교대학생들이지식재산권관련각계

전문가로부터다양하고전문화된교육을받

을수있는기회를얻게되어매우기쁘며, 특

히 다양한분야별전문가들로부터시간과공

간의제약없이인터넷으로발명·특허교육

을 받을수있게돼대학의부족한지재권교

육인력을보완하는효과도얻을수 있을것”

이라고말했다.  

특히 연세대학교공과대학장은W I P O -

K I P O - K I P A에서공동운영으로진행되는영

문교육과정‘DL 101과정’에큰관심을보이

며“영어능력을필수로생각하는연세대학교

에꼭필요한교육이될것이다”라고말했다. 

드릴은 나선형의 모서리와 홈으로 이루어진다. 드릴이 파고 들면서 깎여
져 나오는 물체의 조각은 마치 그 옛날 아르키메데스가 나사로 물을 퍼 올
렸듯이 홈을 파고 밖으로 나온다. 이러한 굴착용 송곳이나 드릴은 1 4 2 5년
에 서유럽에서 등장했다,
드릴은 대개 간단한 회전기계에 부착된다. 브레이스 드릴은 몸체가 ㄷ자

모양을 하고 있는 핸드드릴의 일종이다. 핸드드릴은 대개 핸들이 있어서
이것을 돌리면 기어를 통해 드릴이 돌아간다.
1 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중기계류의 생산을 위해 강력 드릴이 필요

해졌다. 프랑스의 작크 드 보캉송은 1 7 2 8년에 강력 드릴프레스를 처음으
로 만들었다. 휴대용 강력 드릴은 1 8 6 4년 영국에서 처음 나왔고, 전기 드
릴은 1 8 9 5년 독일은 빌헬름 파인이 발명하였다. 드릴은 광산 터널 공사에
도 쓰인다. <王>

세상에이런일이

발명365 

드 릴

사진설명: 지난1 1월1 4일에있었던연세대학교와의협정체결식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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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 1월1 6일부터2 0일까지벨기에브

뤼셀에서개최된제5 4회 벨기에국제

발명품전시회에서우리나라출품자전원이

수상하는쾌거를거두었다. 

우리회에따르면이번전시회에우리나라

는2명(사) 2점발명품을출품하여금상1점,

동상1점, 특별상2점등4개의상을수상했다

고전했다. 

우리나라는2점을출품하여4개의상을수

상하였는데, 그이유는이경복대표의‘수맥

차단및 초장파발생기능을갖는진찰용침

대’가 금상과벨기에지방농업환경부장관특

별상및 크로아티아발명가협회특별상을수

상, 3관왕이됐기때문이다.  

KIPA
소식

KIPA
소식

제5 4회 벨기에국제발명품전시회 전원수상

금상 1점, 동상 1점, 특별상 2점 등

특히이번전시회에서금상을수상한이경

복대표의‘수맥차단및 초장파발생기능을

갖는 진찰용침대’는 현지 언론의 치열한

보도경쟁이벌어질정도로화제가되기도

했다.

발명과신제품의양도또는양수를촉진하

여발명가들의기술및 기술동향에대한정

보교환을목적으로개최된제5 4회 벨기에국

제발명품전시회에는러시아, 폴란드, 루마

니아, 크로아티아, 중국등 4 0개국1,000 여

점의발명품이출품되어치열한경쟁을벌

였다. 

수상자명단은다음과같다.

사진설명: 우리회관리본부장인유창훈이사가폴란드발명가에게한국발명진흥회특별상을수여한장면

수상내역 권리자명 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벨기에지방농업

금 상
환경부장관상

이경복
특허 수맥차단 및 초장파 발생기능을

•크로아티아 제0 4 9 5 9 9 4호 갖는 진찰용 침대
발명가협회상

동 상 (주)신생
특출 시약, 화학약품 보관 캐비닛의
2 0 0 5 - 4 6 0 1 1 배기팬 작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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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

특허청
소식

의학적원리와검증기술을활용하여만들어

진관절염치료제로써위장관보호효과를지

닌 국내최초의천연물신약으로전통약물의

우수발명이다.

지석영상( 3위)을수상한발명은휴대단말

기에서스프링을이용하여사용자가서브바

디를일정한힘으로일정부분개방하면그탄

력성으로자동적으로서브바디가완전히개

방되며한손으로간단하게구현이가능하고

편리한우수발명이다.

디자인분야에서정약용상을수상한디자

인은반복되는Circle & Line의구축으로물

방울형상의M o t i v e를 이미지화시키고전면

상하볼륨을이용한 경사면과 중앙부에

Display Window를부착하여컨트롤부위의

이미지고급화로세련된느낌을강조한디자

인이다.

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국(국장: 이은

우)에따르면내년부터특허기술상의상금을

세종대왕상(현행: 250만원→5 0 0만원), 충무

공상과정약용상(현행: 200만원→3 0 0만원) ,

지석영상(현행: 150만원→2 0 0만원)별로인

상하여우수발명및 디자인에대한포상의

폭을높이기로하였다.

특허기술상시상식이지난1 0월 2 7일

한국지식재산센터국제회의실에서

김종갑특허청장과송필호중앙일보사장,

그리고수상발명자등이참석한가운데개최

되었다.

특허청과중앙일보사가공동주관하여매

분기별로우수특허3건과디자인1건을선

정하는데이번에영예의세종대왕상( 1위)은

「2단 왕복동식압축기」를 발명한L G전자

(주)의신동구발명자, 충무공상( 2위)은「관

절 보호용생약조성물」로 S K케미컬(주)의

한창균외1 3명, 지석영상( 3위)은「슬라이딩

타입휴대용무선단말기」를 발명한삼성전

자(주)의이재갑발명자외 1명 그리고디자

인 부문의정약용상은「드럼세탁기」로 대우

일렉트로닉스의배성환창작자가각각수상

하였다.

세종대왕상( 1위)을수상한발명은리니어

압축기(Linear Compre ssor)에다단압축기

술을적용한특허로기존에1 0 0년간전세계

적으로사용되던압축기의역사를바꾸어

L G전자가세계최초로개발완료해냉장고

에장착하여시판하고있는우수기술이다.

충무공상( 2위)을수상한발명은동ㆍ서양

특허청은신약개발에대한투자가증대

되는등 변화하고있는국내제약 산

업의환경을감안하여, 현행의약발명특허

제도의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의약

발명연구회」를 출범했다고밝혔다.

본연구회에서는의약발명보호범위, 명세

서 기재요건등 주요사안에대하여미국, 유

럽 및 일본등 선진국제도조사와우리나라

제약업계의의약발명관련개발사례·분쟁

사례등에관한연구등의활동을펼칠계획

이며, 외국제도와우리나라제도의비교및

국내산업계·학계등의광범위한의견을수

렴함으로써, 우리나라의현실에맞는최적의

의약발명특허제도구축에기여할것으로기

대된다.

본 연구회는특허청약품화학과장을회장

으로특허청심사관3 0명 및변리사, 제약산

업 관련협회·업계관계자등 청외회원6 0

명등약1 0 0명의회원으로발족되었으며, 의

약발명에관심있는사람은언제든지가입할

수있다.

‘0 5년 3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 개최

L G전자 세종대왕상 수상

특허청, 의약발명 특허제도 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

의약발명 연구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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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식

특허청
소식

통합한새로운반도체산업으로, 정부에서1 0

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선정할만

큼중요한분야이다. 

AP-SoC 2005는SoC 산업의발전을위해

마련된기술및정보공유의장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의다양한강연과정보교류, 우수반

도체설계자에대한시상등을통해SoC 산업

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확산하고, 국내S o C

산업의성장과가능성을느낄수 있는좋은

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

차 세대반도체핵심기술인S o C ( S y s t e m

on a Chip)의현황과미래를보여주

는 AP-SoC 2005 행사가올해로5회째를맞

아지난1 1월10, 11일양일간서울과대전에

서개최됐다. 

특허청이주최하고, 반도체설계자산연구

센터(SIPAC) 주관으로치러진이번행사에

서, 첫째날에는제6회반도체배치설계공모

전및SoC Robot War 시상식과함께SoC 관

련기술컨퍼런스가한국지식재산센터1 9층

에서열렸고, 둘째날에는반도체설계지식

재산연구회의연구논문발표회가정부대전

청사중회의실1 ( 2동2 0 7호)에서열렸다.

첫 날에 있었던SoC 기술 컨퍼런스에는

SoC Robot War 경기 시연회 등과 중국

CSIP, 대만ITRI, 일본STARC 등외국의S o C

기관인사들에게자국의I P / S o C에 관한기

술, 시장및정책동향소개가있었다.

또한, 둘째날에는반도체설계지식재산연

구회에서반도체분야의지식재산권보호방

안과국제적인기술동향등에대해논문발표

가있었다.

S o C란 CPU, 메모리등 여러반도체를하

나의기판에모아시스템을구현하던종래의

방식에서벗어나, 하나의반도체칩에하나

의 시스템을구현하는고밀도고집적반도체

기술을말한다.

이같이SoC 산업은메모리와비메모리를

대학의지식재산역량을강화하기위해

정부가발벗고나섰다. 

특허청은지식재산분야선도대학인한국

과학기술원과지난1 0월1 7일정부대전청사

특허청멀티미디어센터에서약정식을갖고,

카이스트의지식재산역량강화를위한종합

서비스를지원한다고밝혔다.

금번약정체결은카이스트에대한시범

서비스를통해대학을위한지식재산관리

모델을개발, 타대학에확산함으로써, 대학

전체의지식재산역량을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정부가대학과상호협력하여최적의

지원모델을만드는새로운관학협력사례라

는점에서, 신선한기획으로받아들여진다.

금번특허청과카이스트의전략적제휴는

지식기반사회에서대학이지향해야할바에

대한양기관장의평소지론과크게무관하지

않다는것이관계자들의설명이다.

즉, 김종갑청장은끊임없는기술혁신을

통한원천특허의확보로국가경쟁력을강화

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대학이지식재산의

창출및활용에관심을가져야함을기회가있

을때마다강조한바있으며, 

로버트러플린총장역시, 대학이학문및

진리탐구의영역에만머물지않고, 연구성과

를지식재산권으로확보하고, 상용화를통한

국부창출에적극나설필요가있음을누차역

설한바있어, 

이와같은양 기관장의일관된소신과그

내용에있어서의전략적합치가금번과같은

협력모델을만드는데있어기폭제역할을한

것으로보인다.

AP-SoC 2005(아태-시스템온칩 2005) 개최 대학 지식재산 관리모델 구축 추진

특허청, KAIST와 지식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약정 체결

제공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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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지재권에 달려있다
8일 지식재산법 발의…지식재산입국‘시동’

지식재산포럼은지난1 1월9일서울중구태평

로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국가경쟁력

제고를위한지식재산정책심포지움’을개최했다. 

포럼은한국에서의지식재산권관련정책연구와

대국민홍보등을위해8월발족한민간단체로, 10

월에는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위한토론회를갖고

지식재산의보호와각종제도개선을위한지식재

산기본법의필요성을논의했다. 

심포지움에서아라이히사미쯔일본지식재산전

략추진사무국장은‘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의역

할과경제발전’이라는주제아래강연을진행하며,

일본의지식재산입국과정에서겪은경험과노하

우를공개했다. 

이어령전문화부장관은‘지식기술의새로운개

념과미래전략’이란주제발표를통해한국과일본

의 지식재산권활용현황과앞으로나아가야할 방

향에대해설명했다.

한편, 정성호열린우리당의원은대통령산하에

지식재산위원회를설치해총괄적으로지식산업의

중장기전략을세우는것을골자로하는지식재산

기본법을8일국회에제출했다.

지식재산개혁, 민관일체로속결추진해야

“미래의국가경쟁력은지식재산권에달렸다해도

과언이아니다. 일본에서는2 0 0 1년8월 민간의지

식재산국가전략포럼발족부터2 0 0 2년1 1월지식재

산기본법제정까지불과1년3개월이라는이례적인

스피드로지식재산개혁이진행됐고, 고이즈미총리

가앞장서지재권보호에나서고있다.”

‘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지식재산정책심포지

움’에서아라이히사미쯔일본지식재산전략추진

사무국장은일본의지식재산전략에대해설명하며,

이같이밝혔다.

아라이사무국장의발표에따르면, 일본에서는

지식재산전략을국가전략으로추진하기위한‘지

식재산국가전략포럼’이 2 0 0 1년8월 발족됐다. 이

는‘2 1세기는지식재산권이열쇠를쥐고있는지식

자본주의시대’라는인식하에기업가, 대학교수,

변호사, 변리사, 저널리스트등이참여한민간단체

이다.

2 0 0 2년2월에는고이즈미준이치로총리가시정

방침연설중에지식재산을전략적으로보호·활용

하는것을국가전략으로삼는‘지식재산입국’을선

언한뒤총리산하에사적자문기관인‘지식재산전

략회의’를두고전략회의논의결과를바탕으로그

해1 1월‘지식재산기본법’을제정했다.

일본은이법에의거해2 0 0 3년3월총리를본부장

으로하고각료1 8명과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

‘지식재산전략본부’가출범해지식재산고등법원

설치를올해4월이뤄냈다. 이전략본부는이외에도

산학협력추진, 기업경영에서의지식재산전략강조

, 특허심사신속화법과콘텐츠촉진법제정, 모조품

에대한대책, 지식재산에강한법조관계자를비롯

한 지식재산인재육성등 지식재산입국을위한세

부과제들을실천하고있다.

아라이사무국장은“지식재산개혁은정부또는

민간각자의힘만으로는실현될수없다”고말하며,

“일본은민간단체인‘지식재산국가전략포럼’이정

부를움직여민관합동의‘지식재산전략본부’가발

족하고, 고이즈미총리의강력한의지로현재의성

과를올릴수있었다”고설명했다. 그는따라서“지

식재산개혁을위해서는민관일체로, 특허권과저작

권의경계가없어지고있는상황등을분석해종합

적이고다면적으로추진해야한다”고 해법을제시

했다.

아라이사무국장은“개혁을추진하려고하면반

드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하는사람들

이 있는데이들은백년후에도같은주장을한다”

며“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스피드중시로추진

하고, 국가의제도도계속적으로변화시켜나가는

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그는또지식재산입국

실현을향한3가지추진방침으로종래의틀에얽매

이지않는것, 국제경쟁력이있는제도로바꾸는

것, 개혁의스피드를빨리하는것등을제안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9일열린‘국가경쟁력제고를위한지식재산정책심포지움’은이희범산업자원부장관과김종갑특허청장, 이상희·

김명신지식재산포럼회장, 이어령전문화부장관등1 5 0여명의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진행됐다.

국가경쟁력지재권에달려있다-  특허계소식

제공 과학정보신문
( w w w . s c i e n c e i n f o . c o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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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신문사가‘2 1세기과학한국의주인

이 될 청소년들에게미래과학에대한비전

을제시하고과학소질및창의력향상’을목적으로

시행한‘제4회전국학생과학창작대회’에서 공학

조립4명, 전자회로4명등총8명이대상인부총리

겸과학기술부장관상을수상했다.

대상수상자를배출한지도교사8명에게도대회

사상처음으로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상이수여

됐다.

이외수상으로는최우수상(특허청장상) 8명(공

학조립, 전자회로각4명), 금상3 6명(공학조립2 0

명, 전자회로1 6명), 은상4 8명(공학조립, 전자회로

각2 4명), 동상(공학조립3 6명, 전자회로4 0명), 장

려상1 0 4명(공학조립·전자회로각 5 2명) 등총

2 2 7명이기쁨을누렸다.

과학정보신문사는지난1 1월2 3일오후2시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제4회전국학생과학창작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수상자들에게상장과상금을

수여했다.

이날시상식에는정완호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

합회장민경탁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임경

배한국학교발명협회장, 이승구과학기술인공제회

장, 이연중전국과학기술인협회부회장, 김영수한

국모형항공기협회장, 강신구한국과학언론인회장,

서경학전자부품연구원부원장, 대회수상자와가

족등500 여명참석, 성황을이뤘다.

전국학생과학창작대회는‘한국청소년전자과학

로봇교육협회가주관하고과학기술부, 특허청, 한

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등이

후원했다.

제4회전국학생과학창작대회시상식盛了 -  특허계소식

제4회 전국 학생 과학창작대회 시상식 盛了
과기부총리상·특허청장상 등 총 8개 부문 2 8 0명 수상 영예

과학정보신문사주최

발•특2005. 11

제공 과학정보신문
( w w w . s c i e n c e i n f o . c o . k r )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Dictionary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특허청전산망

급증하는출원건수에대응하여심사기간을단축
하고출원, 심사, 등록, 공보발간등의산업재산
권 행정전반에대하여종이없는사무처리체계
를 구축및 자동D/B 구축을기반으로대산업계
정보고급체제를구축하기위해& ap o s ; 9 5 . 1 1월에
개발착수, &ap o s ; 9 8 . 1 2월에완성. KIPO net 개통
으로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등 산업재산
권 전반에 대한 전자출원이 가능케 되었으며
2 0 0 0 . 1월부터는특허기술정보무료서비스제공과
서류없는행정수행이가능케되었다. 아울러선
행기술, 상표등에대한전산검색으로심사, 심판
기간이단축되었다.

특허지도

특허정보의각종서지사항의분석항목을정리하
고특허정보의기술적사항의분석항목을가공하
여, 특허정보만이가지고있는권리정보로서의특
징을이용한정보가공을통해이를분석하고해석
함으로써, 그들의조합을통해분석한결과를한
눈에파악할수있는도표로표현한것이다. 일본
에서1 9 6 0년대말부터사용되기시작한용어로우
리나라에서1 9 8 0년대초부터통상적으로PM이라
는용어가사용되고있다. PM은연구, 기술개발을
어떠한방향으로어떻게가야하는지를가르쳐주
는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특허분석( Pat ent

A nalysis) 특허포트폴리오( Pat ent Por t fol io) 라는
용어로사용되고있다. 분석요소들의증가(인용특
허, 해외출원, 청구항수등)와복합요소(년간증가
율, 인용비율)등을가미한통계적판단에의한평
가방법의제시로각기술, 각회사의위치를파악
하고, 각특허를평가(실제예상되는효과와실현
등)한값을이용하는등더욱더그중요성을더해
가고있다. 특허정보이외의회사경영정보, 시장정
보, 제품정보, 뉴스, 기술이전등의정보와연계한
PM들이등장하여경영정보로서활용된다.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유럽특허청보유& ap o s ; 7 0년이후특허정보를인
터넷을통해무료로제공하는시스템
( ht tp : / / w w w . eu ropean pat ent of f ic e . org )

특허이의신청

등록된특허에대하여일반공중이등록의하자또
는흠결을지적하여특허의취소를구하는의사표
시를말한다. 특허등록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
할수있다.

특허유지결정

특허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되는때그특허에
대한유지결정이행해진다(특허법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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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유사성판단에관한고찰

윤선희
현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2004.07.01.~현) 위원
산업자원부 2004년 특허전략 종합대책반 위원
2005년 변리사 1차시험 출제위원 및 정답심사위원
2005년 사법시험 제1차시험 정답심사위원
2005년 사법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한국전자진흥회 특허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2005년5월~현)
산업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 위원(2005년~현)

3. 일반적판단기준의상호관계에관한판결

(1) 원칙적태도

판례는비교대상이되는상표들의외관, 호칭, 관념세가지속

성중 어느하나에있어서라도유사하여거래상상품출처의오인

이나혼동의염려가있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유사상표라고보

아야한다고하면서도2 3 ), 다른한편으로는상표의유사여부는상

품에사용하는경우에출처의오인이나혼동의염려가있는가하

는법률적인평가의문제에귀속하는것이므로대비되는양상표

가외관·호칭·관념중어느하나에있어유사하다하더라도다

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

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고2 4 ),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

어도그 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혼동하

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고하고있다.2 5 ) 2 6 )

이들판례는상호모순된것같이보이지만, 결국상표의속성인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이상이유사함으로인해출처혼동

의우려가있는경우에만유사상표로보고, 그외에는비록유사한

부분이존재한다하더라도출처혼동을피할수있다면유사상표

가아니라는것으로서, 상표의속성인외관, 호칭, 관념은상표의

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출처혼동의염려가존재한다는것에대한자료적사

실에불과한것이라는점에비추어볼때일응타당한것이라할것이다.

그런데실제적인판단에있어서위판례의원칙이일관성있게적용되고있지

는않은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양상표모두또는한쪽이문자와문자, 문자와

도형또는캐릭터의결합상표인경우에더욱그러하다. 그리하여본고에서는논

의의범위를결합상표에국한하여먼저이에관한몇가지판례및심결의사안

들을살펴보기로한다.

(2) 일부유사임에도전체비유사라고판단한사례

대법원1997. 7. 8. 선고9 5후545 판결

“이사건등록상표[그림❶]는선출원에의하여등록된인용상표롯데+

L O T T E 와비교하여, “롯티, 로띠”등으로호칭될경우유사한면이없지아

니하나, 그칭호가동일한것은아닐뿐만아니라이사건등록상표는전체적

으로지안프랑코로띠등으로호칭되거나G I A N F R A N C O’부분만에의하여

지안프랑코등으로호칭될소지도많은데다가, 외관에있어서이사건등록

상표는특징있게표현된도형부분과2단으로병기된영문자부분이결합하

여 구성된것인데대하여인용상표는한글과영문자가병기된구성으로되

어있어양상표의전체적인외관이현저히다르고, 관념에있어서도양상표

모두특별한관념을생각하기어려운상표들로서서로대비될수가없어전

체적으로볼때에는양상표가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고, 따라서양상표를

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다같이사용한다고하더라도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는없다고할것

이다”

대법원1990. 8. 28. 선고9 0후397 판결

“여러개의상표가동일또는유사한지여부를판단하려면단순히그상표의

구성부분중의일부만을대비하거나호칭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그쳐서는

아니되고전체로서의상표를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계와수요자

에게줄인식이동일, 또는유사한지를판별하여야할것인바, 이사건에서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고찰

2 3 )대법원1995. 9. 15. 선고9 5후811 판결등
24) 대법원1999. 6. 11. 선고9 8후157 판결등
25) 대법원2000. 2. 25. 선고9 7후3050 판

결등
26) 특허법원, 전게서, 355면

연 재 목 차

2005. 10월호

1. 상표유사의의의

(1) 상표의동일·유사

(2) 유사의의의

(3) 상품출처의혼동

2. 상표유사의일반적판단기준

(1) 일반적판단기준의내용

(2) 일반적판단기준의적용
2005. 11월호 3. 일반적판단기준의상호관계에관한판결

(1) 원칙적태도

(2) 일부유사임에도전체비유사라고판단한사례
(3) 일부비유사임에도전체유사라고판단한사례

(4) 검토

4. 상표유사의판단방법

( 1 )거래실정등의고려

( 2 )거래실정등의고려에관한판결

II. 상표의
유사

I. 서설

III. 결어

[그림❶] [그림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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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본원상표[그림❷]는그영문자의표기에서오는호칭이‘하마’가될것

은사실이나,그와결합된뿔도형때문에인용상표[그림❸]가형상하고있는

바의동물인하마라는관념은생길수없으며전체로서의형상이주는인식

이인용상표와전혀달라두가지의상표를같은지정상품에서와같이사용

한다해도수요자들에게상품의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

다고보이지는아니한다”

대법원1984. 3. 27. 선고8 2후5 판결2 7 )

“본원상표는[그림❹]이고, 인용상표는[그림❺]인데, 위두상표는그 칭호

중에‘반도’라는단어가들어가있어일응유사점이있다고하여도그외관

이나관념에있어서는현저히차이가있으므로이를전체로관찰하면위두

상표는쉽게구별이되어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

다고는보기어려워위두상표는동일내지유사상표라할수없다”

특허청구항고심판소1983. 7. 30. 선고8 1항원882 심결

“본원상표[그림❻]를부분적으로분리하여볼 때, ‘R I T Z’라는문자가인용

상표인RITZ 와비록동일하다하겠으나, 위에서밝힌바와같이본원상표가

도형과‘HOTEL RITZ 및P A R I S’라는문자로구성되어있어전체적으로볼

때양자의상표는유사하지않으며이러한사유로인하여외관, 관념및칭호

상으로도상이한상표로인식된다”

특허법원2004.8.26. 선고2 0 0 4허1 1 3 7판결

등록상표“ ”는기호와문자의결합상표로서문자와도형의결합상

표인선출원상표“[그림❼]”와그외관이현저히다르고, 등록상표는“에이

앤드엑스”또는“에이엑스”등으로호칭되어“쌍도끼, 도끼”또는“액스”로

호칭되는선출원상표와호칭이동일, 유사하다고할수 없으며, 등록상표는

특정한관념을나타내고있지않으나, 선출원상표는그도형및문자부분으

로부터‘쌍도끼’또는‘도끼’라는관념이발생하여양상표의관념이다르므

로양상표가서로유사하지않다

( 3 )일부비유사임에도전체유사라고판단한사례

대법원2001. 7. 24. 선고2 0 0 0후3920 판결2 8 )

“이사건등록상표[그림❽]가외관에있어서인용상표BALL BASIC 과상이

한점은있으나, 이사건등록상표에있어서‘B A S I C’은글자는흰색으로, 바

탕은검정색으로처리하여눈에띄게표시되어있고, 다른문자및도형부분

과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부자연스러울정도로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

어있다고볼수없어, ‘B A S I C’은이사건등록상표의요부를구성한다고보

여지고, 인용상표2에있어서도‘B A L L’과‘B A S I C’이일련불가분적으로결

합되어있지아니하여‘B A S I C’이분리관찰이가능한일요부를구성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이양상표의요부의호칭과관념이동일한이상, 실거래

사회에서상표의호칭과관념만으로상품의출처가기억되는경우도많음을

고려할때외관의상이함에도불구하고이사건등록상표와인용상표들이

동일·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상품출처의오인·혼동을일으킬

염려가있다”

대법원1998. 4. 14. 선고9 7후1863 판결

이사건등록상표GAME CHAMP 와인용상표[그림❾]는한글과도형의유

무및글자의수등외관은다소다르나, 호칭에있어서등록상표는‘G A M E’

과‘C H A M P’가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라고볼수없어‘챔프’로간

략하게분리호칭될수 있고, 그경우‘챔피온’으로호칭될인용상표와유

사하고관념에있어서도등록상표는‘놀이, 오락, 경기, 운동회’등의뜻을

가진‘G A M E’과‘선수권자, 우승자’의뜻을가진‘C H A M P’의결합상표로

서 두 개의 요부(要部) 중하나인‘C H A M P’의 관념이 인용상표

‘C H A M P I O N’의그것과동일·유사하므로두 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한

상표라할것이다”

대법원1994. 8. 23. 선고9 4후418 판결

“본원서비스표BEEF BOWL 은선등록인용서비스표[그림❿]와외관은상

이하나, 본원서비스표는‘비이프보울’로호칭되고‘쇠고기사발(그릇)’으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고찰

28) 이사건원심에서는등록상표의식별력
에대하여판단하면서, 등록상표의구성
부분중‘B A S I C’은‘기초적인, 근본적
인’등의사전적의미를가진단어로서
청바지, 반바지등의지정상품에사용될
경우‘일상생활에누구나쉽게입을수
있는’등의의미로일반소비자들에게직
감된다고볼수없고, ‘B A S I C’이포함된
인용상표들이이사건등록상표와같은
상품류구분에등록되어있다는사정만
으로‘B A S I C’이식별력이없다고할수
없고, 달리‘B A S I C’이위지정상품의성
질을표시한다고인정할수없으므로, 비
록이사건등록상표의구성부분중‘V 2’
와마름모도형은간단하고흔한표장에
해당하지만, 이사건등록상표전체로는
식별력이있다고판단하고있다. 그리고
이사건등록상표전체로서의식별력을
갖고있음을전제로비록식별력있는요
부인‘B A S I C’만으로호칭·관념될수
있고, 인용상표들역시‘B A S I C’만으로
분리하여관찰될수있어이사건등록상
표와인용상표들은요부인‘B A S I C’의
호칭과관념이동일하나, 이사건등록상
표는‘B A S I C’부분이‘V 2’, ‘V TOO’,

‘CLUB SPECIAL JEA’, ‘BASIC THE
CLASSIC WE’, ‘THE SUPER STONE
D E N’등의문자부분뿐만아니라마름모
도형등과복합적으로결합되어있어서

‘B A S I C’에간단한문자등을결합한인
용상표들과다른독특한인상을주고있
어서, 전체적으로관찰할때이사건등록
상표와인용상표들은서로유사하지않
다는취지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대법
원은전체로서의식별력은인정하면서
도, ‘B a s i c’이라는호칭과관념의동일성
만을이유로유사성을인정하고있다.

27) 이판결에서는상표의유사성과함께상
품의동종여부까지를판단하고있다. 즉
대비되는두상표의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
사하다하여도다른점을아울러고찰할
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소의혼동을피
할수있는경우에는동일내지유사상표
라고할수없으며, 또동종상품인가의
여부는그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실정
등에비추어거래의통념에따라결정되
어야하고상표법시행령에의한상품구
분표상의동일유별에속하는상품이라
고하여도그것만으로는동종상품이라
고단정할수는없다고판단하고있다.

[그림❺] [그림❻]

[그림❸] [그림❹]

[그림❼] [그림❽]

[그림❾] [그림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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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식될것이고인용서비스표는‘비이프보울’또는‘치킨보울’만으로호

칭되고인식될수있는바, 인용서비스표가‘비이프보울’로호칭되고인식

될경우본원서비스표와칭호및관념이동일하여양서비스표를같은종류

의 서비스업에사용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오인, 혼동을불러

일으킬우려가있다”

대법원1984. 3. 27. 선고8 2후5 판결

“본원상표[그림 ]과인용상표[그림 ]는그외관과관념은상이하지만, 인

용상표에있어두단어는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는할수없어간이

신속을존중하는일반거래계에서간략하게특징적인부분만으로호칭되는

통례에따라앞부분을강조하여‘헌트’라고호칭될것이어서양상표는동일

하고‘헌트보스톤’이라고호칭되더라도호칭이유사함을배제할수없으므

로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에오인, 혼동의우려가있다”

특허법원2004. 12. 24. 선고2 0 0 4허6118 판결2 9 )

출원서비스표“[그림 ]”는‘P E N T A’와‘B R E E D’가결합하여이루어진색

채서비스표로서, ‘P E N T A’부분으로분리되어그발음인‘펜타’로호칭될

경우에는선등록서비스표“[그림 ]”와그호칭이동일하므로양서비스표

는전체적인표장이서로유사하다.

특허법원2004. 10. 22 선고2 0 0 4허4716 판결

출원상표서비스표[그림 ]와선등록상표[그림 ]는외관과관념이다르지

만, 출원상표서비스표의요부인‘끼끼’와선등록상표의한요부인‘키키’는

음절수와모음이같고자음역시동일한파열음이어서청감이유사하여호

칭이유사하고, 출원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상품류가같으므로양상표는유사하다.

대법원2004. 10. 15 선고2 0 0 3후1871 판결

“[그림 ]”으로구성된선등록상표는거북이도형과‘거북이농방’이라는한

글이결합한상표이므로어느경우에나‘거북이표’로 호칭될것이고(‘농

방’이라는한글부분은성질표시의표장으로서식별력을인정할수없는부

분이다), “[그림 ]”로구성된이사건등록상표는‘시골’이라는한글과거북

이모양의도형및‘장수촌옥돌’이라는한글이3단으로결합한상표로서각

각의구성부분이분리하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

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한것이라고할 수없어, ‘시골’또는‘장수촌’이라

는한글부분과거북이도형부분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한글부분만에의하여‘시골’또는‘장수촌’으로간략하

게호칭되거나(한글부분가운데‘옥돌’은그 지정상품의재질을표시하는

표장으로서식별력이없는부분이다), 거북이도형에의하여‘거북이표’로

간략하게호칭되고관념될수있다고한다음, 이사건등록상표가거북이도

형부분에의하여‘거북이표’로호칭되고관념되는경우에는선등록상표와

그호칭및관념이동일·유사하므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유

사한상표라고한원심의태도를지지하고있다.3 0 )

(4) 검토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판례는외관에현저한차이가있어좀처럼‘출처

혼동’이발생하지않을것같은유형의사안에서, 별달리뚜렷한근거의제시도

없이어떤경우는비유사부분으로인해출처혼동의우려가없고, 어떤경우는

유사부분으로인해출처혼동의우려가있다고판단하고있다. 판례가비록상

표의유부판단에있어외관, 호칭, 관념등일반적판단기준의상호관계에관하

여‘출처혼동의우려’를일응의기준으로삼고있긴하지만, 결합상표의구체적

인사안을두고판단하는경우에있어서는좀처럼그결론을수긍하기힘든판단

도내리고있는것이다.

이는우선, 결합상표에관한유부판단에있어외관, 호칭, 관념등일반적판단

기준상호간의비중이나관계에관하여보다구체적인기준이정립되어있지않

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보인다. 전술한바와같이, 그와같은기준을거래실태

등의구체적인차이를무시하고일률적으로정하는것은적합치않은것이겠지

만, 세부적인영역을정한기준을설정하는것은구체적인타당성에부합할뿐

만아니라법적안정성에도기여할수있다. 문자와도형또는캐릭터의결합상

표에있어서는일반소비자에게그형태상외관이강하게인식되고그런이유로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고찰

30) 나아가원심은거북이가장수를상징하
는십장생의하나로서다양한형태로변
형되어일부전통가구의장식이나문양으
로사용되어온사정만으로는거북이도
형이가구의상표로서식별력을상실할
정도에이르렀다고까지는할수없고, 일
부백화점의광고전단지나신문의광고란
에원고의상품을‘장수촌옥돌’이라고
표현한사정만으로는일반수요자들이언
제나한글문자부분만으로이사건등록
상표를호칭하고관념할것이라고단정할
수는없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31) 대법원2000. 2. 25. 선고9 7후3050 판
결은단순문자상표와관련하여서는,

‘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
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
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
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
때, 문자상표의유사여부판단에있어서
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
소’라고판단한바있다.

29) 먼저이판결에서는다음과같이전제하
고있다. 즉상표는언제나반드시그구
성부분전체의명칭이나모양에의하여
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
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
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
니하는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
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고, 하
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칭호나관념
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
칭호·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
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
사하다고할것이고, 한편상표의유사
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상표의의미내
용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를기준으로
하여그들이상표를보고직관적으로깨
달을수있는것이어야하고, 심사숙고하
거나사전을찾아보고서비로소그뜻을
알수있는것은고려대상이될수없다
고전제하고있다.

[그림 ] [그림 ]

[그림 ] [그림 ]

[그림 ] [그림 ]

[그림 ]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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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계에서도대체로그외관을강조하는방향으로활용되고있다는점을

고려할때 외관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라고할수있을것이다.3 1 ) 결합

상표에서외관이차지하는이와같은비중에비추어볼때, 위( 3 )항의판례들은

다분히형식적인판단에치우쳐있는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상표의유부판단을위한일반적판단기준을적용함에있어전체적

관찰원칙을소홀히하고, 요부관찰또는분리관찰에의해대상상표를너무분

석적으로만파악하려함으로써현실과는괴리된결론에도달한측면이없지않

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요부관찰, 분리관찰등은전체관찰의보조적수단

으로서어디까지나전체관찰이이루어지는것을전제로그것을보완하는것이

어야함에도불구하고, 본말(本末)이전도되어전체상표중일부분에국한하여

서만유부판단을한결과일반소비자의인식과거래실태와는동떨어진판단결

과를강요하게되는것이다.

4. 상표유사의판단방법

( 1 )거래실정등의고려

상표유부의판단에있어서는“외관, 호칭, 관념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그각지정상품의거래에서일반수요자가두개의상표에대하여느끼

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그지정상품의출처에대한인식, 혼동의우려가있

는지”여부를결정하는방법3 2 )이사용된다. 즉,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관찰이

상표유부의판단방법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데이에더하여거래실정등을관

찰하여구체적출처혼동의염려를고려할것인지문제된다. 

상표의등록을통한배타적사용권을인정하는이유가상표그자체로서고유

한가치를가지고있다기보다는상품의식별표지로서의기능에주목하여상표

권자의신용을보호하고수요자의상품혼동방지를위한것이고, 나아가등록주

의하에서도상표는종국적으로사용됨으로써그기능을하는것이며, 유부판단

의대상이되는양상표중에실제현사회에서사용되는것이있다면그구체적

사정까지고려하는것이합리적이고도타당한것이란점에서현실의거래실정

등을관찰하여구체적출처혼동가능성이있는지판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

것이다. 특히, 주지상표의경우에는거래사회에이미공시된것이므로거래관

계자에게뜻밖의손해를줄염려가적으므로법적안정성을해칠가능성이낮고

오히려권리자의보호가더욱충실해질수있다.3 3 )

따라서상표의유사여부는항상상표자체의문자, 도형, 기호, 형상만에의할

것이아니며, 구체적인거래실정, 실제로상표가부착되는위치나크기등과함

께고려하여야하고, 주지상표의유부가문제되는경우등구체적인거래실정이

주장되는경우에는이를참작하여야하는것이다.3 4 )

(2) 거래실정등의고려에관한판결

대법원은일찍부터구체적인거래실정등을상표의유부판단에있어고려해

왔다. 예를들면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를싱크대의오른편에, 등록상표와는

다른상표와상호를그왼편에표기하여함께사용한경우에는전체로서출처의

혼동을피할수있으므로유사하지않고3 5 ), 과자류의구매자가제조업체를주안

으로하여상품을선택, 구매하는경향을참작할때“정자표고려당”이라는상

표의요부는‘고려당’으로서“주식회사고려당”이라는상표와유사하며3 6 ), 사

자도형과‘사자표(시대복장주식회사)’라는문자의결합상표가한때저명상표

였던사정까지고려하면사자도형과‘쌍사자표’라는문자의결합상표와는외

관이쉽게구별되어출처혼동의우려가없다3 7 )는등의판결들이그러하다.

이러한판결만큼주목할만한판결로는대법원1996. 7. 30. 선고9 5후1821 판

결과1997. 10. 10. 선고9 7후594 판결이있다. 전자의판결은세계적인고가·

고품질시계로서유명한“R O L E X”상표가선출원·등록된상태에서국내에서

주지저명성을획득한“R o l e n s”상표가후출원·등록된사안에관한것인데, 대

법원은‘양상표는외관및칭호에서유사하나, 양상표가동일한지정상품에다

같이사용될경우라도, 거래자나일반수요자에게상품의품질이나출처에대하

여오인·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없다’라는취지로판결하였다. 또한, 후자

의판결은주지성이없는“P O L A”상표가선출원·등록되고그후국내에서주

지저명한“P O L O”상표가후출원·등록된사안에서역시‘양상표는POLO 상

표의주지저명성으로인해거래자나일반수요자에게상품의품질이나출처에

대하여오인·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없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위 판결들은‘양상표가상호유사해보인다하더라도, 거래실정즉, 시장의

성질, 고객층의재력이나지식정도, 전문가인지여부, 연령·성별, 당해상품의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고찰

35) 대법원1988. 1. 12. 선고8 6후7 7

판결

3 6 )대법원1984. 12. 26. 선고8 6후

70 판결

37) 대법원1987. 4. 28. 선고8 4후2 1

판결

32) 대법원1989. 9. 29. 선고 8 8후

1410 판결등

3 3 )송영식외2, 전게서, 235면

34) 전효숙, 전게서, 309, 310면

11월pdf  2005.11.30 2:20 PM  페이지28   NO.3 Acrobat™ PDFWriter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3 13 0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논 단

속성과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등사후관리여부, 상표의현존및사용

현황, 주지정도및당해상품과의관계, 수요자의일상언어생활등을종합적·

전체적으로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수요자들이구체적·개별적으로는상품의

품질이나출처에관하여오인·혼동할염려가없을경우에는양상표가공존하

더라도당해상표권자나수요자및거래자들의보호에아무런지장이없다할것

이어서, 그러한상표의등록을금지하거나등록된상표를무효라고할수없다’

는법리를전제로하고있는데, 이는곧거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

체적타당성을중시한본격적인사례로서매우의미있는판결이라하지않을수

없다. 이와같은판례의취지는대법원2000. 1. 21. 선고9 9후2532 판결에서도

재확인되고있다.3 8 )

다시말하면등록주의법제하에서는상표의유부판단이자칫형식적으로흐

를위험성을안고있기마련인데, 대법원은구체적인거래실정까지도고려하여

상표법이지향하는가치기준, 즉상품의식별표지로서의상표를보호하여상표

권자의신용을보호하고수요자의혼동을방지하고자하는목적에부합하게판

단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이와같이상표의유사성판단에있어혼동가능성이작용하는것을판

단하였다면, 혼동가능성이없다면상표자체의유사만으로그등록이부정되어

서는아니될것이다. 즉‘국내외적으로널리알려진저명상표라할지라도상표

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표등록을받지못한다’는취지의

판결3 9 )이있었으나, 주지저명상표의경우에는이미동종업계등에널리알려져

거래관계자나일반소비자들이양상표를오인·혼동할가능성이거의없다는

점에서획일적으로상표등록을받지못하는것으로판단한것은부당하다하지

않을수없다. 따라서이들판결은최근의위구체적타당성을중시한판결들과

는일응모순된결론에이르고있어사실상폐기된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 향

후이에대한대법원의입장정리가주목된다.

I I I .결어

이상에서상표의유부판단을위한기준과판단방법을살펴보았다. 원칙적으

로외관, 호칭, 관념중하나의요소이상에서유사성을갖게되면유사상표로볼

것이나, 유사요소가있다고하여모두유사상표로판단되는것은아니다. 즉상

표의외관·호칭·관념을기준으로판단하는경우라도구체적인적용상황에

맞게그비중이나상호관계를고려하여야한다는점및현실의거래실정, 즉상

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및거

래사회의통념등까지고려한유부판단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와같

은내용은기존우리나라판례들에서도“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

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수요자들로하여금명확히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피할수있게하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다”4 0 ) 할것

이라하여유사성에덧붙여수요자의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요건으로하고

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전혀새로운주제는아니라고할 수있

다.4 1 ) 다만, 상표의유사여부가판단자의주관에따라달라질수있는상대적이

고도불확정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그유부판단의기준과판단방법은보다구

체적인상황에서일관되게적용될수있도록정립되어야할것이고, 이런관점

에서현재일부판례들은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일정한문제점을가지고있음

을부인하기어렵다.

상표의유부판단은결국상품출처의혼동가능성을초래하는지여부에대한

판단이고, 이는주로상표의속성인외관, 호칭, 관념의유사여부에의하여결정

되고있는만큼, 그적용에있어보다타당성이인정되는결론에도달할수있도

록구체적인적용기준의정립이반드시필요하고, 그와같은노력의일환으로

단순한문자상표인지아니면문자와도형또는캐릭터의결합상표인지구분하

여접근하는방법을고려해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리고상표의유부판

단에있어전체관찰의원칙하에요부관찰및분리관찰방법의활용시더욱세심

한주의를요한다할것이다. 또한, 해당상표가실제거래계에서사용되고있는

경우거래실정등을통해구체적출처혼동여부가비중있게검토되어야하며,

특히주지상표의경우에는더욱그러하다.

결합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고찰

40) 대법원2000.10.27. 선고2 0 0 0후

8 1 5 .

4 1 ) 일본에서도유사한취지의판결

들을 찾아 볼 수 있는 바, “K O

D A K”(후원상표)가저명상표이므

로“코쟈크”(선원상표)와유사하지

않고(東京高判平成 2. 9. 10.),

“T A K A R A”(일본의유명한주류회

사)라는상표(후원상표)는저명상

표이므로“타까라후꾸이치”라는

상표(선원상표)와상품의출처에

혼동을주지않아유사하지않다

(東京高判昭和60. 10. 15.)는판

결등이있다.

38) 다만, 동판결에서는문제된서비

스표의주지성이증거 부족으로

인해인정되지않는다고하였다.

3 9 ) 대법원1991. 3. 27. 선고 9 0후

1734 판결등

발•특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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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의권리범위

이 재 문 서기관

특허심판원 심판제5부 심판관
성균관 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특허청 디자인2과 디자인 심사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장
현재 특허심판원 심판 제5부 심판관

I .서언

1) 디자인보호법은디자인만의독특한제도로서유사디자인제

도를두고있다.

유사디자인이란“자기의등록디자인또는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른바“기본디자인”)에만유사한디자인을말하며, 기

본디자인의유사디자인만으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으며(디

자인보호법제7조제1항), 이조항에위반한경우에는등록무효

사유에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제6 8조제1항제1호)  

이러한유사디자인제도는1 9 7 3년법에서도입된것으로서이와

같은제도를두게된취지는디자인은물품의외관에표현된미감

(美感)이기때문에타인의모방, 도용은용이한반면, 그유사범위

는 추상적이고불명확하므로자기가등록또는출원한기본디자

인의유사범위내에있는변형된디자인을유사디자인이라는이

름으로미리등록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자기의기본의장의유

사범위를명확히하여타인으로부터의침해·모방을미연에방

지하고침해에대한신속한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여디자인보

호를강화하기위한필요성에서비롯한것이다.

2) 그러나유사디자인에있어서그권리범위의독자성여부에

대하여그간의주류적인판례들은“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그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과합체한다”는디자인보호법제4 2조를

근거로이를부정하고있는현실인바, 이는종래의“유사디자인은그자체로일

정한독자적권리범위를가진다”는특허심판원의입장과는상반되므로이하에

서는유사디자인의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있어서(가)호디자인과유사디자

인의기본디자인및유사디자인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여유사여부판단을할

것인가에대하여그간의판례들을분석하여봄으로써향후의심사및심판실무

의방향을살펴보고자한다.

II. 관련 법규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판례의이해를돕기위하여유사디자인과관련한법규와권리범위확인심판

에대하여소개한다.

(1) 관련법규

가.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제7조[유사디자인]

•제1항: 디자인권자또는디자인등록출원인은자기의등록디자인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이하“기본디자인”으로한다)에만유

사한디자인(이하“유사디자인”이라한다)에대하여는유사디자

인만으로디자인등록을받을수있다.

•제2항: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을받은유사디자인또는디자인등

록출원된유사디자인에만유사한디자인에대하여는제1항의규

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디자인보호법제4 0조[디자인권의존속기간]

•제1항: 디자인권의존속기간은디자인권의설정등록이있는날로부터

1 5년으로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의존속기간만료

일은그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의존속기간만료일로한다.

●디자인법제4 2조[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

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은그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 판례분석

※제7조의의미

①제1항의의미-「기본디자인에만유

사한디자인」

→유사디자인의출원시를기준으로

(자기의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하

고) + (타인의선행디자인-선출원디

자인,등록디자인,공지디자인)에는

비유사한디자인

②제2항의의미- 「유사디자인에만유

사한디자인」

- 이는이미기등록되거나기출원된

유사디자인의존재를전제함.

→이는곧(기본디자인에는비유사하

고) + (유사디자인에만유사한디자

인)을의미함.

위의①,②를종합하면

→(기본디자인에도유사하고) + (유사

디자인에도유사한디자인)은유사

디자인으로등록가능함.

(왜냐하면유사디자인상호간에는논

리적으로유사관계가성립하므로-

즉, 기본디자인과유사1호디자인이

유사하고기본디자인과유사2호디

자인이유사하다면, 논리적으로유

사1호디자인과유사2호디자인은

서로유사한디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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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합체한다.  

●디자인법제6 8조[디자인등록의무효심판]

•제4항: 기본디자인의디자인등록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때에

는그유사디자인의디자인등록은무효로된다.

나. 디자인심사기준

●디자인심사기준제8조[유사디자인]

•제1호: 자기의등록디자인이나디자인등록출원한디자인(이하“기본디

자인”이라한다)에만유사한디자인이란기본디자인에유사한

디자인으로서그출원일에선행하는타인의디자인(선출원디자

인, 등록디자인, 공지디자인)에유사하지아니한것을말한다.

•제6호: 기본디자인에대한거절결정이확정되지않은경우(거절결정에

대한심판이계속중인경우를포함한다)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는보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가. 의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함은실무상“(가)호디자인”(또는“확인대상디자인”

이라고도한다)이라지칭하는어떤특정의디자인실시형태가다른선행디자인

권의권리범위에속하게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심판을말하는것으로서디자

인보호법은그법적근거로서“디자인권자또는이해관계인은등록디자인의보

호범위를확인하기위하여디자인권의권리범위확인심판을청구할수있다.”

(디자인보호법제6 9조)와같이규정하고있다.

이러한권리범위확인심판은일반법원의관할에속하는침해사건과관련하여

그심결확정의효력이법원을법적으로구속하는것이아니고단순한사실상의

기속력을가질뿐이어서그존폐여부에대하여논란이있는것도사실이나, 실

무상침해사건의선결과제가되거나유력한증거로서취급되는등사실상무효

심판과동일한기능을하고있는실정이다.

나. 종류

권리범위확인심판에는디자인권자가청구의주체가되어타인이실시하는

(가)호디자인이자신의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취지의확인을구하

는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과, 반대로제3자가청구의주체가되어자신이실

시하고있거나실시하려고하는(가)호디자인이어느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

속하지아니한다는취지의확인을구하는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두유형

으로구분할수있다.

III. 판례 분석

가. 판례의경향( 1 )

ⓛ사례1: 등록제5 8 1 2 6호(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확인(소극)

㉮특허청심판소심결(1986.9.30); 인용

ⓐ당사자주장

•청구인:1)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과비유사하므로그권리범위

에속하지않음.

2)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의출원전에공지된인용

디자인과유사하므로그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

•피청구인: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과유사하므로그권리범위에

속함.

ⓑ심결내용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과의유사여부를판단함.

→비유사하므로그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

㉯특허청항고심판소심결(1988.12.17. 86항당239) : 기각

ⓐ피청구인주장: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및 이건등록디자인

의유사디자인과유사하므로그권리범위에속함.

ⓑ심결내용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과의유사여부를판단함. 그러나, (가)호

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디자인(을제6호증)과의유사여부

판단은생략함.

『. . .그러므로본건디자인과비유사한(가)호는본건디자인의권리범위에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 판례분석

⇐(심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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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아니하는것이라인정되고당심과같은판단을한원심결은정당

하다할것이다.

한편(을)제6호증의디자인(본건디자인의유사디자인)은그평면도, 저

면도, 좌(우)측면도가본건(가)호의대응도면과상이한별개의디자인이

므로이를(가)호와동일한디자인이라고한피심판청구인의논지는받아

들일수없을뿐만아니라(을)제6호증과 (가)호 또는 (을)제6호증과본건

디자인의유부판단은본건심판과는별개문제이어서이를다루지아니하

며, 기타당사자간에주장한바있으나본심결에영향될바없으므로그에

대한설시를생략하고주문과같이심결한다. 』

→(요약):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은비유사하므로그 권리범위

에속하지않음.

㉰대법원판결(1989.8.8. 89후25) : 파기환송

『. . . . .원심결은그이유에서이사건디자인과(가)호를대비한끝에그판

시와같은이유로위두디자인은개별적으로나전체적으로보아유사하

지아니하다고판단하고피청구인의등록은마친이사건디자인의유사디

자인과 (가)호도대비하여그유사여부를가려달라는데대하여는그것이

이사건과는아무런관련이없다고만판시하여이를받아들이지아니하였

다.

그러나디자인법제6조, 제2 0조의규정에의하면유사디자인이등록되

면 그 결과적어도기본디자인의관념적인유사범위를구체적으로명백

히 하여그 권리범위를확보한것으로보아야할 것인데 (을)제6호증에

의하면이 사건디자인을기본디자인으로하여유사디자인등록이되어

있고거기에나타난유사디자인을 (가)호와대비하여보면각 그 챈널형

의 상부와중간탄성체및 받침판이거의같고그결합형태와모양도전

체적으로유사하다고보여진다.

그리고기록에의하여이사건디자인과위유사디자인및(가)호를함께

대비해보면이사건디자인과(가)호는비록개별적으로는그 판시와같

이유사하지아니한것같으나그상, 중, 하의각부위를결합한형태는전

체적으로유사하여디자인적심미감에별다른차이점이있다고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런데도원심이이사건디자인과위유사디자인및 (가)호를종합적으

로 심리대비함이없이그 판시와같은이유만으로이 사건디자인과 (가)

호가유사하지아니하다고판단한것은채증법칙을어기고심리를다하지

아니함으로써심결결과에영향을미쳤다고하지않을수없다.

이점을지적하는주장은이유있다.

그러므로원심결을파기하고다시심리하게하기위하여사건을특허청

항고심판소에환송하기로관여법관의의견이일치되어주문과같이판결

한다』

→(요약)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및 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디자

인을함께비교하면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은유사

함(≠항고심판소심결) +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의

유사디자인은유사함. (항고심판소는판단생략함)

따라서(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함.

▣평석

①항고심판소심결에서는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디자인과 (가)호디자인과

의유사여부판단을생략한것은 유사디자인은그「독자적인」권리범위가

있다고보았기때문{ (가)호디자인과유사디자인과의유부판단은본건심판

과는별개문제로파악하였음}이라고보인다.

②그러나, 위대법원의판결은

ⅰ)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여부판단을함에있어그유사

디자인과「함께」대비하면서유사여부판단을하였으며이는유사디자인

은 그 권리범위가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내에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

이며,

ⅱ) 다만, 이건등록(기본)디자인과그유사디자인과의대비는생략하였음.

그이유는『유사디자인이등록되면그결과적어도기본디자인의관념적

인유사범위를구체적으로명백히하여그권리범위를확보한것으로보

아야할것인데. . .』와같은문구로부터(기본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으로

등록된)유사디자인은당연히기본디자인과유사하다는전제하에판단한

것이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 판례분석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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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례2: 등록제7 1 1 0 2호(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확인(소극)

㉮특허청심판소심결(1990.9.28. 90당408) :인용

ⓐ당사자주장

•청구인:1)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과비유사하므로그권리범위

에속하지않는다.

2) 이건등록디자인은그출원전에공지된인용디자인과유사하므로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

•피청구인: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과유사하므로그권리범위에

속한다.

ⓑ심결내용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여부를판단함.

→비유사하므로(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하

지않음.

㉯특허청항고심판소심결(1992.12.19. 90항당466) : 기각

ⓐ피청구인주장: (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및 이건등록디자인

의 유사3호디자인과유사하므로그 권리범위에

속함.

ⓑ심결내용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여부를판단함.

(가)호디자인과유사3호디자인의유사여부를판단함.

『. . . . .본안을살핀다. 먼저이건등록디자인과 (가)호디자인의유사여부를

살핀다. . . . .이건등록디자인은(가)호디자인과는서로유사하지않은디자

인이라고판단된다. 다음으로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3디자인과 (가)호디

자인의유사여부를살피면. . . . .동일한디자인은아니나그전체적인심미

감이유사하게감득되는유사한디자인이라고보여진다.

이상에서살핀바를종합하면(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과는비

유사하나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3과는그전체적인유사성을배제할수

는없다할것이고“디자인법제6조, 제2 0조규정에의하면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그 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은최초의등록을받은기본디자인권

과합체하고그결과적어도기본디자인의관념적인유사범위를구체적으

로 명백히하여그 권리범위를확보한것으로보아야할 것인데”(대법원

89.8.8. 선고, 89후25 판결참조)라고판시한취지는유사디자인에의하여

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를구체적으로명백히한 것이므로기본디자인에

유사한디자인은권리범위에속한다는뜻이지기본디자인의유사디자인

에유사한디자인에까지권리범위를확대한다는취지는아니라고보여지

므로이건심판에있어서(가)호디자인이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3과유

사하다고하더라도이건등록디자인과는비유사하므로(가)호디자인이

이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한다라고는할수없다고판단된다.』

→(요약): (가)호디자인과이건등록디자인은비유사함. + (가)호디자인과

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디자인은유사함. 따라서(가)호디자

인은이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음.

㉰대법원판결(1993.9.28. 93후213) : 기각

『. . . . .원심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등록디자인과(가)호디자인을대비한

끝에..... 양디자인은유사하지아니한디자인이라고판단하여(가)호디자

인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고판단한초심결을유지

하였는바, 기록에비추어원심의판단은수긍이되고, 유사디자인의디자

인권은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과합체하고유사디자인의권리범위는기

본디자인의권리범위를초과하지않는것이므로(가)호디자인이등록디

자인의유사 3호디자인과동일한디자인이라고는보기어려운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호디자인이등록디자인의유사 3호디자인과유사한디자인

이라는점만으로는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 수는없다할

것이어서원심결에논지가지적하는바와같은위법은인정되지아니한

다.』

→(요약) : (가)호디자인이이건등록디자인과비유사하다면, (가)호디자

인이이건등록디자인의유사디자인과유사하다고하더라

도동일하지않는한(가)호디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의권

리범위에속하지않음. (항고심판소심결과내용이같음)

▣평석

①이사례에서는항고심판소의심결과대법원의판결내용이같은판단을내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 판례분석

(심결요지) ⇒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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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있다. 즉, 모두(가)호디자인이유사디자인과도유사하다는당사자의

주장에대해양디자인이유사하다는유부판단을하면서도(가)호디자인

이기본디자인인이건등록디자인과는비유사하다는이유로(가)호디자인

은이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다만, 의문이가는것은(가)호디자인이유사디자인과동일하다면(가)호

디자인이이건등록디자인(기본디자인)과비유사하다하더라도(가)호디

자인은이건등록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한다는논리인데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그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하는의미는유사디자

인은그기본디자인과「유사한」디자인이라는전제하에서성립된다고볼

때이부분에대해서는납득이가지않는다. 이부분에대해서는앞의사례

1에서의대법원의판결내용과는차이가있는부분이기도하다.

생각컨대, 위판결이이와같이판단한것은위판결내용중『. . .유사디자인

의권리범위는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를「초과」하지않는것이므로. . .』라

는문구로보아마치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하는“유사영역”과 기본

디자인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비유사영역”사이에“기본디자인에는

비유사하나(가)호디자인과는동일한영역”이있는것으로상정하여이부

분도기본디자인의권리범위의영역내에있는것으로판단한것으로보이

나, 이는디자인의유사여부판단은유사한것이아니면비유사한것으로판

단하는것이라는점에서이 판결은다분히형식논리적으로판단함으로써

유사여부판단의오류를초래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②위판결의경우에도사례1과같이이건등록(기본)디자인과그유사디자인

과의유사여부판단은생략하였는데그이유는『. . .유사디자인의디자인권

은기본디자인의디자인권과합체하고유사디자인의권리범위는기본디

자인의권리범위를초과하지않는것이므로...  』와같은문구로부터(기본

디자인에유사한디자인으로등록된)유사디자인은당연히기본디자인과

유사하다는전제하에판단한것이기때문이라고보이며이는사례1의판

결내용과같은것임을알수있다.

발•특2005. 11

다음호에 계속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 교육안내

•온·오프라인Blended Learning : 온라인( 2개선수학습) + 오프라인( 5일, 총3 0시간)

•오프라인교육일정: 2005년1 2월 5일(월) ~ 12월9일(금)   

•오프라인교육기간: 5일(총3 0시간)

•오프라인교육장소: 한국발명진흥회멀티미디어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1 8층)

•온라인선수학습: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지식재산권기초”,“특허와실용신안”(일반인과정)

( w w w . i p a c a d e m y . n e t )

“기업특허담당자를위한첫입문과정”- 지식재산권기본이론습득과특허관리중요성함양

교육목적 : 최근지식재산권확보및국제적보호동향인식

지식재산권관련법률, 제도및실무전반에대한충분한이해도확립

교육대상 : 기업및부설연구소특허담당·관련부서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대학생및대학원생, 시험준비생, 기타관계자

교육인원 : 49명

교육형태 : 비합숙

수료기준 : 오프라인교육출석률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수료기준미포함)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시간) 소요시간

1 2 / 5
09:30~10:00 과정안내및O/T (교육생상호인사, 일정소개) 0 . 5

( 1일차)
10:00~13:00 특허법및실용신안법 3

1 4 : 0 0 ~ 1 7 : 0 0 디자인보호법 3

1 2 / 6
1 0 : 0 0 ~ 1 3 : 0 0 상표법 3

( 2일차)
1 4 : 0 0 ~ 1 8 : 0 0 산업재산권출원절차및출원서작성요령 4

(해외출원, PCT 국제출원, 상표국제출원포함)

1 2 / 7 1 0 : 0 0 ~ 1 3 : 0 0 기업의영업비밀보호제도 3

( 3일차) 1 4 : 0 0 ~ 1 8 : 0 0 특허정보검색실습(한국, 미국, 유럽등) 4

1 2 / 8
1 0 : 0 0 ~ 1 6 : 0 0 특허명세서작성요령과청구범위해석 5

( 4일차)
(13:00~14:00 점심시간)

1 6 : 0 0 ~ 1 8 : 0 0 기업경영과지재권관리전략 2

1 2 / 9 1 0 : 0 0 ~ 1 3 : 0 0 기업의직무발명제도
3

( 5일차) 1 3 : 0 0 ~ 1 3 : 3 0 강의강평과설문조사

<특허기초코스> 지식재산권기초

◇수강료( 1인당) : 우리회회원사3 5 0 , 0 0 0원 ◇비회원사: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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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수개요

한국발명진흥회는과거에도여러가지다양한사업추진과연계하여해외연

수를많이추진하여왔으나, 올해와같이지식재산권전문인력양성을위하여

정부관계자와회원사및유관기관의임직원을대상으로연수단을구성하여

해외연수를시행하기는이번이처음이었다. 이러한해외연수단의일원으로

선발되고, 연수를다녀와서연수결과를남기는이유는다음번에있을해외연

수에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램에서이다.

이번유럽연수는정부관계자5명, 회원사및유관기관임직원4명과우리회

직원2명, 총1 1명으로연수단을구성하여, 2005년1 0월1 9일(수) 유럽연수단

결단식을개최하고, 해외선진국의특허사업화정책/기술이전성공사례에대

한조사를통하여, 우수선진정책에대한활용방안모색및실무지식을습득하

고, 국내특허사업화/기술이전에대한정책방향을제고하며, 방문기관및 전

문가와의지재권교류협력을위한인적네트워크(Personal Network) 구축함

을그목적으로지난1 0월2 5일부터1 1월4일까지1 1일동안유럽지역주요4

개국4개기관을방문하였다.

Ⅱ. 방문기관 내용

II-1. 영국ISIS Innovation

지난1 0월2 6일에방문한영국의ISIS Innovation은옥스퍼드대학소속의

자회사로서옥스퍼드대학및연구자의연구산출물에대한각종사업화지원

서비스(라이센싱, 회사설립, 컨설팅등)를 제공하는기관으로Dr. Tim

Cook(Director), Dr. Mark Mawhinney(General Manager)와면담을진행하

였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ISIS Innovation 기관소개

○옥스퍼드대학의특징(강점) 및R & D예산규모

○ISIS Innovation의조직및인력현황

▒주요사업내용및추진업무설명

○대학및연구자의지식재산권에대한라이센싱

○신규회사의설립지원(Spin-Out Company)

○각종컨설팅및계약서비스등

▒주요면담내용및결과

○옥스퍼드대학의R&D 인프라및연간예산지원규모

지식재산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특집탐방(II)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방문

윤종철ㅣ특허기술평가팀과장 김운선ㅣ유통지원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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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ISIS Innovation간기술이전업무추진절차

•확보된연구자금을바탕으로대학및대학내연구자의연구성과를ISIS Innovation의사업화

전담기관을통하여컨설팅, 라이센스및회사설립등을지원

•전문적이고체계적인특허지원서비스제공을위하여ISIS Innovation에는4개그룹총3 6명의

전문가로구성(50% 이상박사학위자)

○ISIS Innovation의기술이전성공사례및로열티

•‘0 5년현재까지약7 6 0여건의프로젝트를추진하여1 8 0건의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였고, 이

중사당수가약￡1 m ( 1 8억원)이상의로열티를창출할것으로예상됨.

•기술이전에따른성공사례로는, 하이메틱인공위성냉각기(Hymatic Satellite Cooler) 프로젝

트의경우‘0 1 ~‘0 6간약￡6 m ( 1 1 0억원)의이익이발생

• 로열티는확정된기준이없으며대부분협상에의하여결정되며, 대학/연구자/ I S I S등과수입

총액을기준으로일정수익분배

○사업활성화를위한중점추진사항및향후추진계획

•R&D 활성화를위해대학에서는‘9 9년 이후부터약 4백만파운드정도의씨드펀드( S e e d

F u n d )를운용하여, 프로젝트개발및회사설립등을지원중

※주요성과: 21개회사의신규설립, 4개라이센싱체결

•또한, 영국내4개대학(옥스퍼드, 캠브릿지, 임페리얼, UCL)에서는1 . 8백만파운드를마련하여

사업화이전에따른서비스를공동지원

•ISIS Innovation은기술이전에대한컨설팅과자문역할에있어보다전문성을확보할예정이

고, 중장기적인업무제휴를확대함은물론, 기술이전에따른컨설팅기간을단축할예정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4 5

•3 , 7 0 0명의연구자과5 , 0 0 0명이상의박사과정급의연구진등이R&D 수행

•영국대학중R & D부문에서는옥스퍼드대학이가장활발한활동을하고있으며, 지원되는예산

규모도높은수준

•옥스퍼드대학의R&D 예산규모(‘0 3 ~‘04) : ￡250million( 4,570억원)

※예산지원: 자선단체(￡69m), 연구협회(￡52m), 정부(￡14m), 유럽위원회(￡7m), 국내외산

업체(￡19m), 고등교육기금위원회(￡73m), 기타(￡1 3 m )

○ISIS Innovation의설립목적및주요추진업무

•ISIS Innovation은옥스퍼드대학의자회사로서, 대학및연구자의연구성과에대한기술이전

과사업화서비스를지원

•지식재산권의라이센싱, 신규회사( S p i n - O u t s )의설립지원, 사업컨설팅및계약서비스등의업

무를수행

○ISIS Innovation의예산규모현황

•옥스퍼드대학에서의라이센싱및컨설팅등은‘9 7년이후부터관심을가지고예산지원을시작

•특히, ‘0 0년이후부터는특허기술에대한중요성을더욱높이인식하여예산지원규모가2개이

상증대

○기술이전및특허사업화에따른주요추진실적

•‘9 7이후부터지금까지3 , 7 3 9건의프로젝트, 235건의라이센싱컨설팅및 4 2개사의신규회사

설립지원등을수행

※ISIS Innovation의업무추진실적현황(‘9 7 ~‘0 5년)

4 4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특집탐방(II)

‘9 7 ‘9 8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 0 4 0 . 3 0 . 5 1 . 0 1 . 0 1 . 0 1 . 0 1 . 0 1 . 2

로열티
연구자 대학자금

부서(과) I S I S

수입총액 자금 I n n o v a t i o n

￡72,000 이하 6 1 % 9 % 0 % 3 0 %

￡720,000 이하 3 1 . 5 % 2 1 % 1 7 . 5 % 3 0 %

￡720,000 이상 1 5 . 7 5 % 2 8 % 2 6 . 2 5 % 3 0 %

대학내부( I n s i d e )

연구자금

(정부, 자선단체,

산업체등)

옥스퍼드대학↔I S I S 대학외부( O u t s i d e )

S p i n - O u t s ,

컨설팅,

라이센스

구분 ‘9 7 ‘9 8 ‘9 9 ‘0 0 ‘0 1 ‘0 2 ‘0 3 ‘0 4 ‘0 5
프로젝트 - 1 6 8 2 4 3 3 1 9 4 1 5 4 7 6 6 2 9 7 2 5 7 6 4
특허출원 - 3 1 5 1 5 5 6 3 8 2 6 5 5 2 5 5
라이센스

4 8 1 8 2 1 3 6 4 2 3 7 3 1 3 8
컨설팅

회사설립 1 2 3 6 8 8 7 3 4
M i n d w e a v e r s O x A n c e s t o r s

Z y e n t i a
O x x o n B i o S e n s o r s N o v a r c

O x i t e c
P r o l y s i s

D a s h B i o s i g n a l s O x A r c h D i g i t a l
I m m u n o t e R e O x

O M D
회사명

O G T
O p s y s

C e l o x i c a
O x o n i c a T o l e r R x N a t u r a l M o t i o n

O R R A R i o t e c h
G - N o s t i c s

( S p i n - o u t s ) S y n a p t i c a
A v i d e x

A b i n g t o n O X I V A I n h i b o x
G l y c o f o r m O C S I

S u r f a c e T
O M I A P h a r m a D M P h a r m i n o x

B i o A n a l a b
E K B

T h i r d P h a s e O x L o c M i n e r v a t i o n
V A S o xO x B e e C o S p i n o x

(단위 : ￡m i l l i o n )

R e s e a r c h
S e r v i c e

(IP Due Diligence
T e a m )

▶ ▶I S I S
I n n o v a t i 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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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탐방(II)

•F I A T에서는여러회사를인수·합병하여매우다양한브랜드를생산하고있음. 대표적인브랜

드로는티포, 피아트, 란치아, 알파로메오, 마세라티, 페라리등이있으며, 조만간고급승용차인

알파로메오가한국시장에진출할예정

○FIAT Group의사업분야및업무영역

•FIAT Group은자동차이외에농업, 건설, 야금, 제조, 기계/시스템, 항공, 출판, 통신, 보험등

다양한영역에서의사업다각화를추진하고있으며, 이를통해기업성장의원동력과사업전문

성을모두갖추게됨.

○연구기술개발(R&D) 현황및규모

•F I A T그룹에서는‘0 4년부터전체예산의약4 %정도인1 , 8 1 0백만유로를R & D부문에집중투자

•또한, 기업경쟁력향상을위해그룹내R & D전담회사인Fiat Research Center(FRC)와E L A S I S

를별도설립·운영중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4 7

II-2. 이탈이아FIAT AUTO(FIAT

G r o u p )

지난1 0월2 8일에방문한이탈리

아의FIAT AUTO(FIAT Group)는

이탈리아자동차산업의8 0 %이상

을자치하고있는이탈리아최대의

자동차전문회사(주요생산브랜드:

피아트, 란치아, 알파로메오, 페라

리 등)로Luca Cordero di Monte

zemolo(Director), Elena Cerbaro

(Manager), Maria Cristina Baldini

( M a n a g e r )와 면담을진행하였으

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FIAT Group기관소개

○FIAT Group의기관연혁

○FIAT Group의경영원칙및주요성과

○자동차취급브랜드(Division) 및생산현황

○FIAT Group의R&D 현황및추진실적

▒주요사업내용및추진업무설명

○FIAT 회사소개및조직현황

•F I A T는1 8 9 9년에설립된이탈리아자동차최대기업

•F I A T는국제적비전과혁신추진(Quest for innovation)이라는경영원칙을가지고있으며, 이

를통하여제품경쟁력확보및경영시스템의개선에따라세계기업으로성장

•근래유럽시장에서의시장점유율하락으로‘0 4년도많은적자를기록하고있으나, 곧회복세

로전환될것으로전망

•2 4 2개의생산공장(해외: 167개)과1 3 1개의연구소및개발센터가있으며, 종업원은전세계6 1

개국2 2만명이상의종업원(해외인력1 1만명이상)이있음

○F I A T의자동차생산현황및수출규모

•이탈리아는세계제1 1위의자동차생산대국이며, FIAT 자동차는세계1 0위권이내의자동차

생산능력을갖추고있음

•1 9 0 0년피아트3 1 - 2 H P를첫3 0대생산하기시작한이후현재는전세계적으로연간약2 0 0백만

대이상을생산(승용차가1 7 0백만대이상으로80% 이상차지)

•전국에1 9 0개이상의판매처를가지고있으며, 생산된자동차의2/3 이상을해외로수출하여

이탈리아의해외교역에있어서매우중요한비중을차지

4 6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사업부문 주요사업내용

부품영역사업

(Components Sectors

자동차관련사업

(Automotive Activities)

생산시스템

(Production Systems)

기타사업

(Other Sectors)

- 본사업영역에는야금제품과부품으로서, 
- 자동차모듈과각종시스템및장비부품 (전기/전자시스템, 배기시스템, 완충기, 서스펜션, 엔진조절

장치)
- 엔진블럭, 실린더헤드, 주철엔진부품등이있음. (트랜스미션, 기어박스, 서스펜션, 차체)

- 그룹내승용차부문은자동차사업중주력부문이며, 대표적인브랜드로는Fiat, Lancia, Alfa Romeo,
Fiat Veicoli Commerciali Leggeri, Ferrari, Maserati 등이있음.

- 농업&건설장비부문은CNH Global N.V.가담당하고있으며, 트랙터, 농업용장비, 건설장비등을생산
하고있음.

- 상용차부문은Iveco S.p.A가디자인, 생산, 판매를담당하고있으며, 소방차, 버스등을생산하고있음

- 엔지니어링, 회로, 관리, 제조, 설치, 가동, 유지등의분야에서자동화산업을위한공업자동시스템을
생산하고있으며, Comau S.p.A가담당하고있음.

- 기타사업에는출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등이있으며,
- 재정컨설팅, 전자조달(e-Procurement), 인적관리, 시설관리등의서비스부문과,
- 하루평균3 6만부가판매되고있는“La Stampa”신문발행과P u b l i k o m p a s s를통한광고판매등이있음.

※R&D 추진분야및주요실적

○Fiat Research Center(FRC)

•종업원수(‘0 4년) : 약9 3 0여명

•R & D분야 : 환경친화엔진, 혁신적차체구조, 전자새시조절시스템, 텔레메틱장치, 통합운

송안전장치, 환경보호, 고도제도방법

•주요실적(‘0 4년) : 470개의프로젝트수행하여1 1 8건특허출원

○E L A S I S

•종업원수: 약8 0 0여명

•R & D분야: 기술혁신, 완전차체개발, 가동성과환경적영향, 교통안전

ISIS Innovation(옥스퍼드 대학)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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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탐방(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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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스위스W I P O

지난1 0월3 1일에방문한스위스의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세계지적소유권의국

제적보호와활용촉진을위해설립된국제기구<WIPO 가입회원국(‘0 5년현재) : 183개국>로외교통상부

박주익일등서기관, 특허청(WIPO SMEs국) 홍순우과장, 특허청윤영우사무관과면담을진행하였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기관소개

○WIPO 기관연혁및조직·인력현황

○W I P O의비전및전략목표

▒주요사업내용및추진업무설명

○경제발전, 표준설정(Norm Setting), 산업지원서비스총괄수행

▒주요면담내용및결과

○W I P O의기관연혁및예산규모

•W I P O는1 9 6 7년지적소유권의국제적보호와활용촉진을위해설립된국제기구로현재우리

나라를포함하여1 8 3개국이회원국으로가입

•현재W I P O에는9 4개국9 1 5명파견근무

•연간예산규모는약5 2 6백만C H F (‘0 0 ~‘0 1년기준) : 약4 , 2 0 0억원

※전체수입규모중 P C T수입이4 0 4백만 C H F ( 7 8 % )이며, 가입회원국의분담금은3 8백만

C H F ( 7 % )에불과

○W I P O의사업내용및주요내용

•특허및 PCT 시스템운영, 국제상표및 디자인, 저작권, 지식재산권법령개발, IPC, SMEs,

WIPOnet, 조정및중재등

○P C T출원분야의우리나라위치및위상

•우리나라는P C T국제출원이3 , 5 5 3건으로세계7위를차지하고있는세계적인특허강국

•특히, 향후5년이내에서는미국, 일본, 독일에이어제4위의P C T국제출원대국으로부상할것

으로전망

○우리나라와W I P O간추진사업및협력활동

•W I P O내에는우리나라직원이파견되어상주하고있으며, 상호방문및교류활동, 정책방향등

에협의를활발히수행

•특히, 개발도상국에대한지원노력과함께국제적인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I P파

노라마사업을추진중

○S M E s (중소기업)에대한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정책

•W I P O성격상기업의기술이전및사업화를직접적으로지원할수는없으나,

•기술이전및사업화를국제적으로확산시키기위해책자발간, 세미나, 컨퍼런스등을추진하고

관련자료를지속적으로수집

•중소기업은국가경제, 고용창출, 투자, 수출입등에있어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이

를위해W I P O에서는‘0 0년1 0월에중소기업국(SMEs Division)을신설하여중소기업의지식

재산권활용촉진, 전략/정책개발, IP서비스제공, 민간연구소능력향상등의업무를수행

II-4. 독일Garching Innovation(Max Planck Institute)

지난1 1월2일에방문한독일의Garching Innovation(Max Planck Institute)은막스프랑크연구소의자

회사로서라이센싱, 노하우(Know-how), 상호협력등에 대한기술이전전담기관으로Max Planck

S o c i e t y의Dr. Bernhard Neizert(Director), Garching Innovation의Dr. Bernhard Hertel(Director)과면

담을진행하였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MPS 및Garching Innovation 기관소개

○MPS 및Garching Innovation 영상물상영

○예산규모및조직/인력구성

○독일의기술이전에대한인식과지원현황

□주요사업내용및추진업무설명

▒G I는M P S연구소의자회사로서연구기술결과에대한기술이전업무수행

•간행물(문헌), 특허라이센싱/노하우, 협력체계등을활용

○G I의사업내용및업무활동

•회사조업( S t a r t - U p s )에따른컨설팅및지도( C o a c h i n g )

•기술이전및이익회수(Acquisition of an interest)

•라이센스상담및결산, 재정협약

•경영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Follow-ups 등

▒주요면담내용및결과

1 8 8 3년
파리협약

1 8 8 6년
베른협약

1 8 9 3년
B I R P I설립 1 9 2 5년

헤이그협약

1 9 6 7년
WIPO 협정

1 9 7 0년
P C T

1 9 8 9년
마드리드

의정서

2 0 0 2년
인터넷조약

1 8 9 1년
마드리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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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업무협력과 향후계획

상기와같이유럽지역주요4개국4개기관을방문한결과, 앞으로의업무협력과향후계획을방문기관

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ISIS Innovation(옥스퍼드대학)

▒ISIS Innovation은옥스퍼드대학의자회사로서직접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기는곤란

○옥스퍼드대학의연구성과에만한정된사업추진

○기술이전을위한평가시스템이국내전문기관에서추진하고있는것보다는체계적이지않고, 기

술수수료책정은정확한기준없이협상에의해결정

▒옥스퍼드대학의기술이전및사업화에대한추진활동등을국내대학으로의벤치마킹권유

○기술동향, 기술평가, 시장성분석, 국제경쟁력확보등의대학간상호협력

○대학의특허기술에대한평가방법및평가기준설정

○기술수요및공급처에대한국제적D B공유등

▒기술이전및 사업화의전문노하우전수를위하여필요시“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검토가

필요

FIAT Auto(FIAT Group)

▒FIAT Auto는자동차제조업체로서기술이전및사업화지원을위해직접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기

는곤란

W I P 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우리나라와W I P O간추진사업을유지·확대하여지재권분야에서의국제적정책선도및위상제고

유지필요

○상호방문, 교류활동및정책협력활동

○한국발명진흥회e-Learning Contents 개발및운영확대

•W W A의DLKL 101, SMEs의I P파노라마

•PCT 각국수리관청교육용C o n t e n t s개발(‘0 6년예정)

○국내특허기술의P C T국제출원장려지원강화등

▒발명진흥회의국제적인발명진흥사업전개와위상제고를위해WIPO 준회원( O b s e r v e r )로참여할

필요

○W I P O내에서준회원( O b e r v e r )는 IGC(Intergovermental Committee)의총회및업무추진등에

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5 1

○기술이전에대한중요성인식

•최근기술이전에대한중요성이독일내에서더욱중요하게인식되면서정부, 연구소(기초분야,

응용분야), 단체등이상호유기적협력체계구축

•‘0 2년2월대학중심으로독일특허법개정

•최근기술이전전담회사( 2 1개사)의신규설립

○M P S연구소및Garching Innovation 소개

•M P S연구소는독일의과학진흥을위해1 9 1 1년에설립되었으며, 독일의기초연구기관중가장

규모가큼.

•8 0개연구소[생물및의약부문( 3 2개), 화학·물리및기술( 3 0개), 인류학( 1 8개) ]와2 2 , 0 0 0여명

(과학자및교수: 11,500여명) 종사

•M P S의연간예산은약1 3억유로

※독일정부, 주정부, 기금: 95%, MPS자체수입: 5%

•Garching Innovation은1 9 7 0년에설립된M P S의자회사로서세계적인기술이전담기관중하나

•‘7 9년까지는과학기술의개발과생산을담당하였으나, ‘7 9년이후M P G의지식재산권에대한

라이센싱을독점적으로담당하면서’9 7년"Garching Innovation GmbH"로명칭변경

○G I의사업내용및기술이전업무추진내역

•G I는회사조업( S t a r t - U p s )에따른컨설팅및지도, 기술이전에따른이익회수, 라이센스상담

및재정협약, 경영포트폴리오, 투자Follow-ups 등의업무를수행

•기술이전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는다양한분야의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소단위의팀을활

용하여방대한특허자료의조사, 국제적네트워크형성, 그리고발명가와의밀접한관계를형성

•기술이전에따른수입규모는날로증가되고있으며, 이중약50% 이상이해외로부터의기술료

수입임.

•또한, GI는1 9 9 0년 이후M P S의자회사들을경영컨설팅에대해전문적으로지원하고있는데,

총6 5개사가설립된가운데이중4 4개사가G I에의해컨설팅을지원받고있음.

5 0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9 8 ‘9 9 ‘0 0 ‘0 1 ‘0 2 ‘0 3

8 , 7 1 6 , 5 1 9 , 0 2 0 , 1 1 7 , 7 1 7 , 2

(단위 : 백만 유로)

‘9 8 ‘9 9 ‘0 0 ‘0 1 ‘0 2 ‘0 3

6개사 6개사 8개사 1 0개사 7개사 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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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개발하고, 장기적으로미국의경우처럼대학또는대학원과정으로기술이전전문가양성을위

한전문고등교육과정을설치

○기술이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기술이전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일정한사람에게그자격을

인정하는국가기술이전자격증제도도입

셋째로, 기술평가체제정비측면에서

○기술평가전문기관의지정또는설립과민간기관의육성으로기술평가전문기관의육성·지원

○기술이전전문기관내에기술평가기능을구축하여기술이전과기술평가기능의연계와평가결과

의공신력확보를위해국내외전문가자문네트워크를구축

○기술평가기관과기술평가수요자의적극적인업무협약체결을통해기술에대한투자와기술거래

를촉진

○대내외전문가로구성된평가전문가P O O L을구성하여기술평가에필요한전문가집단의활용으

로평가결과의신뢰성제고

○조세감면및 재정지원, 중소·벤처기업의기술평가에대한소요경비지원등을통한기술평가지

원사업의확대추진

이상으로유럽지역주요4개국의연수를다녀온소감과방문기관내용및업무협력사항그리고종합의

견을제안하는것으로연수보고를마치고자한다. 아울러빠듯한일정에시차적응이안되어새벽2시, 3시

에잠이깨고, 7회의항공기탑승과음식및식수문제등으로함께고생한1 1명의연수단원여러분들께감

사의마음을전하는바이다.

○준회원( O b s e r v e r )은IGOs 및N G O s로구성되며, 현재일본발명협회를비롯하여1 0 0개 기관이

참여하고있음.

Garching Innovation(막스프랑크연구소)

▒G I는 M P S연구소의기술이전전담기관으로서직접적인업무협력은곤란하나, 기술이전및 사업

화지원에대한추진활동과국내연구기관등의기술이전활성화를위한벤치마킹은필요할것으

로판단

○기술이전과관련된다양한사업추진활동및M P S와G I간운영모델을벤치마킹하여국내연구기관

의기술이전촉진지원및기술동향, 기술활용성, 기술성평가, 경쟁력확보등상당부문에서의노하

우습득이가능할것으로전망

▒기술이전및 사업화의전문노하우전수를위하여필요시“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검토가

필요

IV. 종합검토의견

2 0 0 5년지재권인력양성유럽연수의종합검토의견으로특허사업화·기술이전촉진을위한정책방향을

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로, 특허사업화·기술이전메카니즘의정비측면에서

○연구개발성과의산업계확산을위해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등의네트워크형

연계체계구축

○기술이전사업과사업화자금지원의연계

○범부처적기술이전프로그램추진과조정메카니즘확립

○산·학·연협동공동연구활성화와연구인력교류의구체적실행방안제시

둘째로, 특허사업화·기술이전의지원기반개선측면에서

○기술이전정보를국가차원의기술이전전문기관으로관련정보를집중화, 종합화하여유통하는종

합유통시스템정비가필요

○국가기술이전전담기관을중심으로국가기술이전·거래정보의표준화추진등이전희망기술의

표준화및등급평가시행

○기술유통마케팅지원체제구축필요와기타민간브로커의역할제고

○전문강의요원확보와교수요원양성지원책마련으로기술이전전문인력양성체계구축

○대학, 출연연구소, 협회등에관련전문가를위한특화된기술이전전문교육과정개설과프로그램

5 2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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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요
심혈관계또는심장혈관계란체내에서혈액이

흐르는경로, 즉심장과그에연결된혈관을지칭

한다. 먼저심장은[그림1 ]과같이혈액이들어오

는2개의방과혈액을내보내는2개의실로되어

있으며, 혈관계는심장에서나온혈액이흐르는

동맥, 심장으로들어가는혈액이흐르는정맥그

리고이들을연결하는모세혈관으로구성된다.

심혈관계질환(cardiovascular disease)은이

러한심장혈관계에이상이온것으로서, 심장질

환, 대동맥과같은중심혈관및말초혈관의질환

을포함한다. 심혈관계질환은[그림2 ]에서볼수

있듯이각 질환군들간에서로상호작용이있으

며, 병의진행에따라한질환군에서다른질환군

으로발전하기도한다.

특허정보분석
[그림3 ]은기술별(대분류) 전체출원건수, 출원

연도별/기술별(대분류) 전체특허출원(등록) 동

향및최근5년간[1998-2002] 출원(등록)건수비

율을나타낸것이다. 심혈관계질환치료제전체

출원(등록)건수2 2 , 6 3 7건 중 혈압 치료제가

5 4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5 5

연 재 산업분야 테 마
약품화학 바이오칩기술및응용기술

2005. 1월호
전기전자 첨단교통제어시스템
기계금속 강판표면처리기술
환경에너지 연약지반개량기술
기계금속 금속성형가공기술(압연/단조/정밀선재)

2005. 2월호
기계금속 초소형정밀기계기술응용
전기전자 이동통신핵심부품기술
약품화학 고분자첨가제
기계금속 직접분사식엔진

2005. 3월호
약품화학 정밀화학원재
기계금속 포장기계
전기전자 자기헤드
기계금속 브레이크시스템( A B S분야)

2005. 4월호
전기전자 3차원입체영상기술
약품화학 면역조절제
환경에너지 첨단부직포제조및응용기술
전기전자 L E D

2005. 5월호
환경에너지 화석연료의탈황·탈질기술
기계금속 자동차용변속기구조및제어기술
전기전자 컴퓨터입력장치
기계금속 특수한방법에의한고효율냉동기술

2005. 6월호 환경에너지 식품발효기술
약품화학 의료용고분자
전기전자 스마트안테나기술

2005. 7월호
전기전자 영상진단기기
기계금속 선박추진기술
약품화학 항체이용기술
전기전자 차세대반도체정보기억장치

2005. 8월호
전기전자 고해상액정디스플레이기술
기계금속 고효율보일러
기계금속 기능성합금
기계금속 히트펌프

2005. 9월호
전기전자 이미지센서[CMOS, CCD]
환경에너지 원적외선원료및응용제품
전기전자 반도체제조용식각기술
환경에너지 환경친화적양식기술

2005. 10월호
기계금속 프린터(컬러레이저프린터)
기계금속 미세특수가공기술(방전, 전해, 초음파가공)
전기전자 유비쿼터스컴퓨팅기술
약품화학 심혈관계질환치료제

2005. 11월호
기계금속 자동차배출가스후처리장치
기계금속 마이크로액적분사장치
환경에너지 건축구조물의리모델링기술
전기전자 게임기술[애니메이션포함]

2005. 12월호 환경에너지 신산업용섬유기술
약품화학 유기반도체재료

※상기연재일정은내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습니다.
※각분야별문의사항은아래연락처로하시기바랍니다.

- 기계/금속분야: Tel)02-3459-2889, 2892 - 전기/전자분야: Tel)02-3459-2887
- 화학/약품분야: Tel)02-3459-2888 - 환경/에너지분야: Tel)02-3459-2888

7 , 4 4 6건, 32.9% 비율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

고그 뒤로관상동맥질환치료제가4 , 2 9 4건으로

19.0% 비율, 동맥경화치료제가3 , 6 4 2건으로

1 6 . 1 %의 비율, 혈전증치료제가3 , 3 5 3건으로

14.8% 비율, 심부전치료제가2 , 1 1 7건으로9 . 4 %

비율, 부정맥치료제가1 , 7 2 5건으로7.6% 비율,

심근및혈관재생치료제가6 0건으로0.3% 비율

을각각차지하였다.

[그림4 ]를살펴보면1 9 9 0년대이후에관상동맥

질환치료제와동맥경화치료제의특허출원이급

증하였으며, 이후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혈압치료제는같은기간동안

지속적으로특허출원이감소하였다. [그림4 ]를함

께살펴보면, 출원연도별전체특허출원동향에서

1 9 9 5년 이후비슷한건수가유지되는원동력은

혈압치료제의급감세를관상동맥질환치료제와

동맥경화치료제의성장세가상쇄하기때문이라

는 것을알 수 있다. 이는혈압치료제는이미잘

알려진작용기전의치료제들이성숙된시장에나

와있는관계로더이상의성장이어려운반면, 관

Patent Map 기획시리즈1 1 약품화학

[그림 1] 심장 및 혈관계의 구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그림 2] 임상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심혈관계 질환의분류 및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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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맥질환치료제와동맥경화치료제는기술적

으로새로운사실이밝혀지면서이에따라활발한

특허출원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결론
심혈관계질환은최근2 0년간사망률의감소에

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여전히가장주요한

사망원인이다. 이에따른심혈관계질환치료제

시장의규모는IMS Health에따르면, 2002년현

재세계적으로7 2 6억 달러에달하여모든종류의

약물에대한시장규모3 , 7 1 0억달러의약5분의1

을차지한다. 사회의고령화에따라, 심혈관계질

환치료제시장은성장할것이므로, 심혈관계질

환의치료를위한신약의연구및개발활동에대

한기업들의관심은지속될것이다.

또한, 향후1 0년간은이가운데기존약물의적

응증확장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데, 그이유

는지금까지연구개발비용은매출액증가율에비

례하여상승했음에도불구하고개발된신물질신

약의수는답보상태에있기때문이다. 이와비슷

한맥락에서1 0년전만해도등한시돼오던병용

·혼합제시장이앞으로는새로운다크호스로떠

오를것으로보인다. 기존또는신개발된두가지

약물의단일정제형태인복합제는이중작용기전

으로질환예방및치료에있어추가적혜택을가

져다준다는이점때문에제너릭경쟁이나특허만

료를앞둔불록버스터약물의수익연장과확대라

는 인센티브를갖고 있다. 이러한현상은이미

s t a t i n류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다.

특허분석결과, 지난2 0년간심혈관계질환치

료제에대한기술개발은[그림5 ]와같이꾸준하게

계속되어왔음을알수있었다. 다만, 대상질환별

로 편차가크게존재하여8 0년대부터9 0년대중

반까지는고혈압치료제에대한출원이전체심혈

관계질환치료제의동향을좌우하였으나, 90년

대 중반이후에는관상동맥질환치료제와동맥경

화치료제가차지하는비중이고혈압치료제의비

중을앞서나가기시작하였다. 2000년대이후로도

이러한경향은지속될것으로보이는데, 이는고

혈압치료제의경우개발된지 오래되어주요한

기전들이 이미 g e n e r i c화되어 블록버스터

( b l o c k b u s t e r )가될만한작용기전( m e c h a n i s m )

을더 찾아내기가어려워진반면, 세계적으로식

생활의서구화와노인인구의증가에따른관상동

맥질환과동맥경화에대한새로운작용기전의치

료제개발은아직개발가능성을많이남겨두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g e n e r i c화, 적응증의확장,

병용제의성장가운데서도신약개발을통한새

시장개척과돌파구마련을하려는후발주자들에

게는이들분야의개발이상대적으로매력적이게

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5 6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5 7

Patent Map 기획시리즈1 1

[그림 3] 기술별 전체 출원건수

[그림 4] 기술별 전체 및 5년간[1992-2002] 출원(미:등록)건수

[그림 5]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의 기술 움직임

약품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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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5 9

기술의 개요
인간생활의편의성을위하여개발된자동차에

서배출되는오염물질이자연적으로정화되는데

한계에이르게되고, 급기야1 9 5 4년에미국로스

엔젤레스에서발생한자동차배출가스로인하여

다수의사상자가발생한사건을계기로본격적인

자동차배출가스규제가시작되었다. 이러한배출

가스를저감시키기위하여전기착화기관은삼화

촉매, 삼원촉매, NOx촉매, 흡착촉매를이용한기

술을, 압축착화기관은N O x촉매, DPM장치,

NOx, PM동시저감등의기술분야가발전하였다.

자동차배출가스후처리기술의발달은배출가

스규제와밀접한관계가있으며, 따라서배출가

스강화수준은배출가스저감기술수준과직접

적인연관관계를갖게된다. 초기자동차배출가

스규제는매우큰폭으로강화되는추세를보였

으나, 최근의배출가스규제치강화수준은이전

대비수치적인측면에서는두드러지지않는다. 이

는 초기에는배출가스저감에대한기술적개선

여지가많았으며새롭게개발되는개선방안에의

하여배출가스를큰 폭으로저감할수 있었으나,

최근에는획기적인개선방법보다는기존에개발

된 방안의기능향상등과같은제한된범위에서

개선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또

한, 앞으로시행될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이산

화탄소규제도배출가스저감기술방향에큰영

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전기점화기관의배기후처리기술은산화촉매

를삼원촉매로대체되면서배기가스의주요오염

물질인HC, CO, NOx를동시에획기적으로저감

시킬수 있었다. 또한, 시동시처리되지못하는

H C를흡착촉매를이용하여처리하고, 엔진효율

증대를위한린번엔진이나직접분사식엔진과같

이 희박연소가이루어지는경우발생하는N O x

정화효율악화를보완하기위하여NOx 촉매적

용방안이고려되고있다.  

압축착화기관에서의배출가스후처리기술은

주로P M과NOx 저감에집중되고있다. NOx 저

감을위한방안이다양하게제시되고있으며, PM

을저감하기위하여디젤산화촉매가이용되었으

나, 이는PM 성분중입자상성분의정화효율이

낮은단점이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한것이P M

필터이며, PM 필터를실용화하기위한다양한방

안들이제시되고있다. 이산화탄소배출량규제가

실시되면압축착화기관탑재차량의증가가예상

된다.

특허정보분석
[그림2 ]는국가별기술개발현황을나타낸것으

로자동차배기가스후처리장치기술에대한국가

5 8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별특허동향을분석하기위하여한국, 일본, 유럽

에대해서는공개특허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였

으며, 미국은등록건수를대상으로분석하였다. 

전기점화기관의경우산화촉매와삼원촉매의

기본적인기술이2 0년전에개발되었기때문에이

후에개발되는이분야의기술들은이전의기술을

보완또는개선하는수준으로특허수에있어서는

다른기술대비적은수의비중을갖는것으로보

인다. 그러나, 최근에관심이고조되고있는지구

온난화와관련하여전기점화기관의경우는린번

[그림 1] 배기후처리 기술의 적용 추이

[ 전기점화기관 ] [ 압축착화기관 ]

[그림 2] 배출가스 저감 및 소음기의 국가별/기술별특허 현황

기계금속Patent Map 기획시리즈1 1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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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과직접분사식엔진의사용에NOx 증가에

대응하기위한기술의필요성이크게대두되고있

어, 이와관련된NOx 촉매기술과흡착촉매기술

개발이각국에서활발함을보여주고있다. 또한,

기타및 주변장치에대한특허수가상당한수준

인 것으로보아배출가스저감을위하여새로이

개발되는기술이상으로기존의기술을보완하는

기술개발이활발함을알수있다.

압축착화기관의경우는현재강화되고있는배

기가스규제수준에따라기관특성상과다하게

배출되는N O x와P M의대응기술개발이각국에

서 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있

다. PM에대한사회적인관심의증가에따라P M

저감방안고안에관한기술이많이개발되고있

음을알수있다. 

[그림3 ]은한국특허청에출원된자동차배출가

스후처리장치와관련된특허들에대한출원인의

국적별출원분포를나타내는그래프이다. 전체적

으로외국국적을가진출원인의비율이3 8 %를

차지하고있으며, 이중에서일본 국적 출원인

43% 그리고유럽국적출원인이3 7 %의출원비중

을보이고있다. 유럽에서는독일이유럽국가중

가장많은출원을하고있다. 국내에출원되는특

허 중출원인의국적이일본과유럽인특허의건

수가1 9 9 0년 중반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

알수있다.

결론
엔진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자연정화한계

에도달하게됨에따라이를강제적으로억제하는

규제의시작과함께자동차배출가스저감에대한

기술개발에자동차업체들이박차를가하게되었

다. 초기규제에는엔진연소개선등의근원적인

방법으로대응이가능하였으나, 점차강화되는규

제에차선책으로기술자들이후처리방법을선택

하게되었다. 처음으로전기점화기관에개발적용

된것이산화촉매이고이후삼원촉매에개발되어

현재까지계속적인개선을통하여사용되고있다.

압축착화기관은초기에는전기점화기관대비느

슨한배출가스규제를받았으며, 점차강화되는

규제에연소기술의발전으로상당부분대응이가

능하였으나, 압축기관장착엔진의증가에따른

대기오염비중의증가로규제치도함께강화됨에

따라이미제시된배기후처리기술의실용화에박

차를가하고있다. 

최근에들어서세계자동차업체는기존의연료

를 대체하는청정연료를사용하는엔진과화석

연료를사용하지않은동력원에많은관심을가지

고기술개발투자를하고있으며, 일부상용화에

성공하여판매하고있다. 그러나이로인하여당

장 화석연료엔진의완전대체는불가할것으로

보이며, 화석연료가앞으로십수년간은자동차의

동력원으로존재할것으로보인다. 이들화석연

료엔진은현재강화되는배출가스규제를배기후

처리없이대응이불가한것으로판단되며이에

대한기술은상당기간유효할것으로보인다.

엔진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과함께인간에게

유해하지는않지만지구온난화로인하여막대하

게피해를줄수 있은이산화탄소의규제에전세

계가동참하고있다. 전기점화기관은이에대응하

기위하여린번엔진과직접분사식엔진을대안으

로제시하고있는형편인데, 문제는이들엔진이

희박연소영역에서연소가이루어지기때문에삼

원촉매의기능중NOx 정화율이크게저하되기

때문에이에대한특허출원이부쩍증가하고있

는경향을보이고있다. 또한, 기존에개발된장치

의보조장치들의개발이특허출원에상당부분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압축착화기관

에서는P M과N O x에특허출원이두드러지게나

타나고있다. 앞으로도이들배출가스저감기술

에대한기술개발은꾸준히증가될것으로전망

된다.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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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내 외국출원인의 출원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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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균일하게하는기술의비중이큰것을알수있

으며, 이에대한해결수단으로서는복수노즐배열

이나유로크기등의다양한방식으로접근하고있

다. 압전방식에대한해결수단을구성하는기술에

서는멀티오리피스와재질에관련된기술에대한

특허출원이집중적으로이뤄지고있으며, 해결과

제의유형으로는제작공정개선이외에액적직경

을균일하게하는것과에너지전달효율개선이많

은비중을차지하고그에대한주요해결수단으로

서는멀티오리피스외에재질혹은전단구동방식

이많다.

결론
원천기술및핵심기술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

우리나라로서는상호협력, 기업의흡수합병을통

해 핵심기술을얻는것도하나의방법이며, 산업

용잉크및미디어부문에서도그시장이헤드부문

보다급격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에대

한기술확보도중요하다.

열방식D O D헤드와압전방식D O D헤드의기

술전망에대해살펴본다. 

향후C a n o n의열구동방식의경우노즐밀도는

1 , 0 0 0채널/ i n c h까지근접할것으로보이고채널

당 단가는열구동방식이압전구동방식에비해

앞으로도여전히월등하게저렴할것이므로쪽넓

이헤드분야는열방식이나혹은연속방식헤드가

주도하게될것이다.

열방식D O D헤드의공급업체는쪽넓이헤드의

기술개발에주력함과동시에유로구조의개선이

나 노즐에있어서의배열등 액적의주파수를증

가시키기위한기술도계속발전시켜나갈것으로

기대된다. 액적주파수를증가시키는것은프린팅

시스템의추가적인원가상승요인이없다는점에

서 중요하다. 액적주파수가향상되어야하는또

기술의 개요
마이크로액적분사기술이라함은그부피가수

십 피코리터( pℓ, 10- 1 2리터) 이하의작은액적을

전기, 자기로부터나오는힘이나공압에의해초

당대개수백번이상의빈도로인쇄할대상에분

사하여직접무늬를만드는기술을말한다.  그리

고마이크로액적분사장치라함은마이크로액적

을 분사하는헤드, 헤드에분사할재료를공급하

는공급부, 헤드의분사제어를위한전자회로및

소프트웨어, 헤드를이송하기위한이송부, 그리

고분사재료를저장하고관리하는저장부등으로

구성된시스템이다. 마이크로액적분사장치로서

가장대표적인것이우리가흔히가정이나사무실

에서접하는O A용잉크젯프린터이며, 본보고서

에서는“마이크로액적분사기술”을“잉크젯기

술”로 지칭하는데, 실제잉크젯기술은O A용잉

크젯프린터뿐아니라직물제조, 디스플레이패널

제조, 전자물질도포등많은산업분야에서다양한

형태로응용되고있다. 잉크젯헤드는잉크액적

분사의연속성에따라연속방식과요구시분사

(DOD) 방식으로구분되며, 구조적원리에따라

열, 압전, 전기·자계, 음향, 레이저어블레이션구

동등으로구분된다. 

특허정보분석
[그림1 ]은 DOD 잉크젯헤드에서한국, 미국,

일본3개국에서의구동방식별출원비율을나타낸

것이다. 범용DOD 잉크젯헤드의비율은약8 0 %

로서 특수DOD 잉크젯헤드가차지하는비율

2 0 %의4배에달하고있다. 

범용DOD 잉크젯헤드기술에서한국과미국

의경우에는대략6:4 정도로열구동방식이압전

구동방식에비해더 큰 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비해, 일본의경우이와는반대로대략6:4 정도로

압전구동방식이열구동방식에비해더 큰비중

을차지하고있다. 일본의경우국내특허출원건

수가매우많으며이중에서중요하다고생각되거

나산업적으로구현가치가비교적높은특허를선

별하여타국, 특히미국에출원하는경향이있다. 

특수잉크젯헤드기술에서미국과일본의경우

전자계기술쪽으로특허출원이편중되는경향을

보이고있으나, 한국의경우에는전자계기술쪽

비율이5 3 %로이들국가와비교할때이러한경향

이뚜렷하지않다.

[그림2 ]는 일본에출원된특허를대상으로F -

term 코드를이용하여해결과제와해결수단에대

해매트릭스구조로각기분류한것이다.

열방식에대한해결과제는제조공정개선방안

이외에인쇄속도향상을위해토출외시간감소

를위한기술과인쇄품질을높이기위해액적직경

기계금속Patent Map 기획시리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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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OD 잉크젯 헤드에 대한 3개국에서의 구동방식별 출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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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유는해상도와관련이있다. 해상도를향

상시키기위해헤드는더작은액적크기를분사하

여세밀한영상을표현하게되고, 작은액적으로

동일한인쇄면적을처리하기위해서는높은액적

생성주파수를요구하기때문이다.

신뢰성높은잉크젯헤드공정기술에는액적직

경을균일하게하는기술이중요한요소이다. 또

한화상의밀도를높이기위해기본적인도트직경

이 수㎛이내에들어와야한다. 최근화상사진에

대한수요가급증하면서도트직경의미세화에관

한발전이계속이루어지고있다. 결국도트사이

즈를효과적으로감소시키는안정되고실용적인

방법에대한개발이주요한이슈라할수있다. 

압전방식D O D헤드는노즐의수량밀도가열구

동방식의경우보다훨씬떨어지나MEMS 기술이

발달함에따라챔버사이의간격이현재7 0㎛이

하(대략3 6 0 n p i )의것도소개되고있고노즐배열

도현재의단순2열배열에서벗어나다수열의2

차원배열로나아가려는움직임이있다. 또한사

용잉크는열구동방식에서와같이반드시잉크를

비등시켜기포를형성할필요는없어서산업용용

도에서매우큰의미를갖고있는데, 전자물질도

포와같은분야에서기존의공정을잉크젯으로대

체하려는데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담당할수

있다. 

압전방식헤드에서실용적으로응용될수있는

원리는 아직 매우 제한되어있어서, 스퀴즈

( s q u e e z e )모드, 굽힘모드, 누름모드, 전단모드가

그대표적인구동원리이다. 지금까지O A용에서

는 굽힘모드를기본으로하여E p s o n이, 그리고

산업용에서는전단모드를 기본으로 하여

Spectra, Xaar, Brother, Compaq 등이기술적으

로 주도를해왔다. 또한, 기술발전측면에서볼

때, 잉크방울의크기나점도면에서뿐아니라노

즐의수량밀도를높이는일, 인쇄품위의향상, 분

사의안정성과신뢰도향상이필수적이다. 

이런점에서볼 때후발업체가잉크젯헤드산

업에뛰어들기위해서는단순히원가면에서뿐아

니라성능향상을시킬수 있는구체적인기술에

보다큰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보인다. 더욱이

아주기본적인기술에대해서는이미특허기간이

만료되었거나(예: 굽힘모드) 기술허여를받는것

이 비교적쉬운(예: Xaar의전단모드) 경우가많

아서후발업자가기존특허에대한부담을덜 수

있을것이므로성능면에서자신의장점을잘살린

다면충분히경쟁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Patent Map 기획시리즈1 1 기계금속

[그림 2] 열방식/압전방식에있어서 해결과제/해결수단의기술 분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이나 빌딩하면 사각형 모양을 많이 생각할 것이다. 그
러나 엉뚱하게도 삼각형과 둥근형을 생각해낸 사람이 있었다.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사의 돔공장과 플러텐트를 발명한 플러가 바로 그 발명가이다.
1 8 9 5년에 태어나 1 9 8 3년에 세상을 떠난 플러는 미국이 낳은 이색적 천재로

기록되고 있다. 플러는 사람이 선 것 같은 감각형은 안정성이 뛰어난 강한 구조
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생물의 알이 둥근데서 착안, 구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 최적의 효과를 생각하다가 포드사의 공
장을 돔형으로지었다. 그리고는 이 돔형을 텐트에 사용해 보기로 하고, 짧은 알
루미늄 폴을 여러 개 이어서 적당한 유연성을 가진 풀이 되게 하고, 반원모양으
로 휜 폴 두개를 교차시켰다. 완벽한 착상이었다. <王>

세상에 이런일이

발명 365 
돔형 건물과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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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이상당한것으로나타나있다.

결론
분류별로기술전망, 국내기술개발전략, 그리고

중요한기술개발과제의3단계로구분하여국내

기업등이나아가야할 방향을제시하면아래와

같다.

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6 7

기술의 개요
리모델링이란기존의성능을그대로유지해도

건물의운영에는문제가없으나재고건축물의구

조적, 기능적, 미관적, 환경적성능이나에너지성

능 등을개선하여거주자의쾌적성및 건강을향

상시킴으로써건물의수명연장과더불어가치를

상승시키고경제성을높이는행위를말한다.

건축구조물리모델링행위를명확히규정짓고

있는 공통된용어는아직 관련없는분야 및 국

가별로다소상이한용어를사용하고있는실정

이다.

•한국: 대수선, 증축, 개축/ 리노베이션, 리모델

링, 리폼등다양하게사용

•일본: 리노베이션, 리폼

•미국: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특허정보분석
전체적으로국가별로각구성부위에따라출원

동향을살펴보았다. 한국의경우아직초기단계이

므로부위별로그다지많은출원은보이고있지않

지만, 향후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추측된다.

또한한국, 미국, 일본모두외장및내장의분야

에서특허출원건수가많은것을알수있으며, 미

국의경우는특히방법방재설비분야에서특허

6 6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환경에너지Patent Map 기획시리즈1 1

[그림 2] 골조분야 국가별 출원동향

건축구조물의
리모델링기술
건축구조물의
리모델링기술

[그림 1] 건축구조물의 리모델링 실례

기존건축물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

⇒

[그림 4] 부위에 따른 국가별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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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v e m b e r 2005 Invention & Patent 6 9

1. 골조분야

6 8 Invention & Patent November 2005 

Patent Map 기획시리즈1 1

발•특2005. 11

제공 특허기술평가팀

구분 구조체 및 구조체 변경 계단·엘리베이터 발코니

기술전망

국내기술
개발전략

향후기술
개발과제

- 1 9 9 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함

- 지속가능한 개발 요구, 양질의 건물
스톡 유지, 사용자의 요구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기술 개발이 이
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공동주택의 경우 벽식구조의 습식 공
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추가 및 교체 기술
•구조방식별 구조체 철거 기술
•구조체 해체기술
•레이아웃변경 관련 구조체 보강기술
•구조체 수명설정 및 내구성 향상기술
•기존 구조체의 재활용 및 성능보강
기술(조립식, 유닛방식)

•리모델링 공법(저소음, 저진동) 개발
- 규모 변경 기술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규모변경 기술
개발

•단위실의 추가 및 제거 기술
•수평·수직방향 2호 1호 기술
- 공간 가변 기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방식 개발
•구조체와 내·외장·설비의 분리기술
•배관이 용이한 구조체 시스템
•리모델링이 용이한 설계기준
•수평 및 수직방향 레이아웃 변경이
용이한 설계 기술

- 부품 및 접합 기술
•구조체의 조립화·부품화·유닛화 기술
•구조체의 해체가 용이한 접합기술
•구조체 위치변경이 용이한 접합기술

- 규모 변경 기술
•기존 건축물의 계단·엘리
베이터의 증축 기술

•계단·엘리베이터의 증축에
따른 보강 기술

•기존 건축물 구조체와의 접
합 기술

- 레이아웃 변경 기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슬
래브 제거 기술

•엘리베이터 사후 설치를 위
한 바닥보강 기술

- 부품 및 접합 기술
•계단의 조립화, 부품화, 유
닛화, 모듈화 기술

•엘리베이터 공간 구성 구조
체의 조립화, 부품화, 유닛
화, 모듈화 기술

•분리와 해체가 용이한 계
단·엘리베이터 부품

•분리와 해체가 용이한 인접
부위와의 접합 기술

- 규모 변경 기술
•실내화 된 기존 발
코니 공간의 바닥
난방 및 단열 관련
기술

•기존 발코니의 실
내화에 따른 추가
하중 보강 관련 기
술

•실내화 된 기존 발
코니 부분과 추가
발코니 접합부 사
이의 균열 및 결로
보수 관련 기술

- 부품 및 접합기술
•발코니의 부품화·
유닛화 기술

•발코니와 인접한
구조체간의 접합기
술

-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 아
파트화 하기 위한 기술 개발

- 베리어프리 공간 제공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기
술 개발

- 기존 습식 발코니
의 확장을 위한 기
술 개발

- 해체 및 접합이 용
이한 발코니 기술
개발

- 관련 특허가 많이 출원되지
않았음(전체 3 8건)

- 고령자 대응 및 규모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이 요구됨

- 1 9 9 0년대 후반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함

- 발코니의 해체 및
접합이 용이한 관련
기술 개발 요구됨

2. 외장분야

구분 창 호 외 벽

기술전망

국내기술
개발전략

향후기술
개발과제

- 1 9 9 0년대 후반부터 평균 8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2 0 0 0년 이
후에는 평균 1 2건 이상 출원빈도를 보여줌

- 창호는 건물 파사드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써 건물 가치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
한 건물 에너지 절약 및 소음 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창호는 구조체와의 해체가 어렵고 고
정되어 있어 창호 위치변경이 불가능함. 이
에 창호의 갱신성 확보 및 내벽 위치변경
에 따른 창호 이동성 확보 기술 개발이 요
구됨. 

- 추가 설치 및 교체 기술
•기존 창호 철거기술
•외벽의 손상 없이 창호를 교체하는 기술
•개구부의 다양한 크기에 맞추어 창호 크기
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

•창호 성능(단열성, 차음성, 방수성) 향상기술
- 덧붙임 기술
•덧붙임 창호의 단열·방수성능 향상 기술
•덧붙임 시공 기술
- 부품위치 변경기술
•창의 개구폭을 변경할 수 있는 기술
•창호 가동성 향상 기술
•내부 벽체의 위치 이동에 자유롭게 대응 가
능한 창호와 구조체간의 분리 기술

- 부품·접합 기술
•창호의 부품화 및 유닛화기술
•구조체와 창호의 분리·접합 기술
•분리와 해체가 용이한 창틀 부품 생산 기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단열 성능
창틀 부품 생산 기술

•창호 성능(단열성·방수성·차음성 등) 향
상 기술

- 추가설치 및 교체기술
•기존 외벽 해체 및 제거 기술
•외벽의 교체 시공 기술
•외벽 교체를 통한 외벽입면 업그래이드 기술
- 덧붙임 기술
•기존 벽체 위에 새로운 마감재를 덧붙이는
기술

•기존 벽체의 성능(단열성능, 내구성능 등)
향상을 위한 덧붙임 기술

•솔라셀 등 특수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외
장 덧붙임 기술

- 부품위치 변경기술
•외벽의 비내력화를 위한 구조적보강 기술
•외벽의 가동성 향상기술
•외벽의 위치이동에 자유롭게 대응 가능한
외벽과 구조체간의 분리 기술

- 부품·접합 기술
•외벽의 부품화 기술
•외벽과 슬래브의 접합 기술
•외벽과 구조체의 접합 및 분리 기술
•배관 수납 외벽 시스템 기술
•창호 일체식 외벽 시스템 기술
•샤시 일체형 외벽패널 시스템 기술

- 기존 외벽은 대부분 구조체로써의 역할을
함. 따라서 외벽의 위치변경이나 갱신 등은
고려하지 못했음. 하지만 건물의 외관 변경
및 건물의 규모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
벽의 부품화 및 갱신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됨.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 9 9 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출원 증가를 보여줌. 

- 초기 외벽관련 기술은 보수·보강이 주를
이루었으나 건물의 이미지 재고 및 재산적
가치 상승을 위한 외벽의 리모델링이 중요
하게 됨에 따라 외벽 부품화에 관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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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민원창구의 눈높이

특허민원창구의 눈높이

특허수필

대전특허청에서4년여심사관으로근무하다가서울사무소로옮겨온지도벌써1년이

넘었다.

특허업무의최일선이라할수있는출원등록서비스과장으로근무하다보니직접또는간

접적으로수많은민원인을접하게되면서특허절차를밟는민원인과그들을직접상대해야

하는우리특허청서울사무소직원, 즉접수담당공무원과의관계를가끔생각해본다.

내개인적으로도특허청으로전입오기전에오랜기간근무했던공정거래위원회에서민원

인상대를많이해보았고, 그때와지금의특허청서울사무소와는다른여건이어서직접적인

비교는되지않겠지만민원인과그민원을처리해야하는공무원과의기본적인관계는어디

에서건큰차이는없다는생각이든다.

일단, 특허민원인은담당공무원에대해자신이하고자하는일을쉽고빠르게해결해주기

를바라는마음일것이고, 더바란다면이왕이면그직원이보다친절하게자신의일을잘처

리해주기를바랄것이다.

그러나민원인의일을, 그것도거의같은일을매일반복해서처리해야하는담당자로서는

(출원, 등록등특허관련민원은그용어가생소할뿐아니라진행단계별로업무가구분되어

있어일반민원과달리창구별로담당업무가나뉘어져있음) 그일자체가단조롭기도하고,

자신의이해관계와직접적으로연관되지도않기때문에다소사무적이고편의주의적으로일

을처리하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즉민원인의일을내일처럼적극적이고친절하게대해

주는공무원은드문것이다.

어 용 호
•2002. 10 ~ 2004. 9 : 상표심사관및 이의신청담당심사관

•2004. 9~ 현재 : 특허청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장

여기에서민원인과담당직원과의관계는서로의요구수준이다를수밖에없고, 이것이잘

못될경우민원인은공무원이자신의세금으로봉급을받고사는그야말로공복(公僕)임에도

불구하고자신을주인처럼모시지않는다는불만을얘기하게되고, 담당직원은그나름대로

민원인이기본적으로갖춰야할서류나조건등을구비하지않은채무조건처리해달라고억

지를부린다며서로를부정적으로바라보게된다.

이렇게서로다른입장이지만민원창구에서생기는여러가지다툼은어느한편의일방적

인잘못으로생기는것은정말드물고, 대부분은민원인과공무원간의순간적이고감정적인

틈때문일것이라는생각이든다.

그런점에서민원인을상대하는담당직원이민원인보다더전문적인지식이있고, 또민원

업무자체가자신의일인만큼조금만더민원인의입장에서생각하고, 자신의감정을추스릴

수만있다면대부분의다툼은생기지않거나적어도문제가확대되지않을것이다.

전에근무했던때의경험에비추어보거나근간에서울사무소에서생긴민원인의불만도

사실은업무자체의근본적인문제때문이라기보다는예컨대서로에게말투나표정, 태도등

에서순간적으로생긴감정을잘넘기지못하고그것을어떤형태로든나타냈기때문일가능

성이많다.

‘아다르고어다르다’는말은물론‘웃는얼굴에침뱉으랴’라는속담도있지않은가. 이

속담들이지닌뜻이야말로민원인을상대해야하는우리특허청서울사무소의민원창구직

원은물론모든공무원이깊이새겨야할금과옥조가아닐까하는생각도감히해보면서한

가지더하고싶은말은공무원도사람인만큼자신의감정을순간적으로드러내는실수를할

수있고, 그랬다하더라도이를바로시인하는솔직한태도를민원인에게보인다면(사실은

굉장히어렵지만) 문제를더확산시키지않고수습할수있을것이다.

민원인과의다툼은나에게서비롯된다는생각을갖고웃는얼굴로민원인의눈높이에서

민원처리를하는공무원이라면그들의관계는정말긍정적이고더이상바랄게없는것이아

닐까. 

끝으로, 매일수많은민원인을상대로때로는감정의골을삭히면서민원접수나상담의일

을해야하는우리특허청서울사무소직원들에게솔직히현재내자신은직접적으로민원인

상대를하지않으면서이상적인말만늘어놓은것은아닌가하는미안한마음과함께우리직

원들이항상겪는그런어려움이바로특허행정의발전에발판이되고있다는긍지를갖기를

진심으로바란다.

발•특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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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공 한 사

람들에게

는 그들을 이끈

스승이 있기 마

련이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가

삶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자애로운 어머니

의 가르침으로 위대한 학자가 탄생하기도

한다. 어렵고 힘들 때 훌륭한스승이곁에 있

다면 얼마나힘이 될까? 어려운 문제에부딪

혔을 때, 조언해주는 스승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다.

발명도 마찬가지다. 보통 발명은 혼자서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어릴 때부터 창의적

인 생각을 북돋아주는 부모님과 스승의 인

도를 받은 사람은 확실히 성공에 보다 빠르

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다고발명의 세계에서스승이따로 정

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 누구든 스

승이 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은 우

리를 상식과 편견

의 틀에서 나오도

록 도와주는 위대

한 스승이고, 책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고 문제를

해결할 지식을 주는 훌륭한 동반자이자 스

승이다.

그리고또 하나 그 깊이를알 수 없는 자연

은 우리에게 번뜩이는 영감을 주는 영원한

선생님이다.

발명가는 꿈꾸는 사람들이 자연을 스승으

로 삼아야하는 이유는많다. 우선 자연이가

진 아름다운 색과 모양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장미를 그리고

해바라기를 화폭 가득히 옮긴 것도 바로 이

런 이유 때문이다.

또 자연은우리에게수많은 영감을불어넣

어 준다. 인간의 많은 발명품은 자연을 흉내

내고 모방한데서 시작된 것이다.

가난한양치기 소년을 백만장자로 만든 가

시 철조망도, 장미의 가시덩굴에서 힌트를

얻지 않았다면탄생하지못했을 것이다.

말썽쟁이 양들이 견고하게 만든 철사울타

리를 쉽게 뚫고 나가면서도 손질도 안한 장

미 울타리는 겁내는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장미 줄기에 송송 맺힌 작

은 가시들때문이라는 사실을깨닫지못했다

면, 죠셉은 그저 가난한 양치기 소년에 머물

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장미 가시를 스승 삼아 단조

로운 울타리에 철사를 꼬아 붙여 인조 가시

를 만들었고, 성공을 거머쥐었다.

만약 죠셉이 장미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면

가시 울타리를만들 수 있었을까? 분명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매직테이프(파스너,

fa s t ener )도 스승에게서 배운 발명품이다.

매직테이프의 한쪽은 갈고리 모양으로 다

른 한 면은 걸림고리모양으로되어 있어, 살

짝 눌러주기만 하면 고리끼리걸리면서고정

할 수 있는 신기한 제품. 붙였다 떼었다 할

수도 있고 사용도 간편해서 가방, 신발, 옷

은 물론이고 우주복 등 첨단 제품에도 널리

쓰인다.

조르즈 도메스트랄이 이 신기한 물건을발

명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호기심과 관찰

력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기도 하지만무엇

보다 자연을 늘 가까이 했기 때문이다.

조르즈는유명한사냥광이기도 해서 한 달

에 두어번씩은 사냥개와 함께 늘 산에 다녔

다고 한다. 작은 산짐승을 잡아 개선장군처

럼 귀가하는것도 좋지만, 그가 정작 즐긴 것

은 사냥을 핑계삼아 산을 이리저리 누비고

다니는 것.

좁은 산길을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였고,

웬만한 풀과 열매 꽃은 모르는게 없었다. 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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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근대사를 만드는데 공헌한 최고의

발명품 종이도 사실은 자연으로부터 배운

작품이다. 종이를 발명한 것으로 잘 알려진

중국 채륜의 스승은 바로 호박벌이었다.

채륜의취미는 정원에 한가하게 앉아 명상

에 잠기는것. 한가한 오후면그는 늘 정원의

한켠에 앉아 날아드는 새의 움직임이나 꿀

벌들이 꽃을 옮겨 다니는 장면을 흥미롭게

보곤 했다. 그가 정원의 새식구를맞이한 것

은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봄날

의 오후. 어느 틈에 날아들었는지 호박벌들

이 부지런히집을 짖고 있었다. 

그가 호박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3분

의 1쯤이 완성된 상태였고, 벌들은 부지런히

제 집을 오가면서 한칸씩 아담한 방을 만들

고 있었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벌들의 집짓는

방식. 벌은 입에서 끈적끈적한 것들을 뱉어

내며 얇은 막을 정성스럽게 쌓아가고 있었

다. 처음에는 끈끈하고 물컹한 액체 형태였

던 것들이 벌의 입놀림에 따라 형태를 잡아

가고 굳어서 단단한 벽을 만들고 있었다.

익히 벌집의 모양과 재질을 알고 있던터

라, 채륜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오호라, 먹은 것을 씹어서 잘 반죽한 모

양이군. 저렇게 얇은 막을 만들 수 있다니.

저 기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좋은 작품이 나

올듯도 한데 ……’

그가 관심을 쏟은 것은 벌집의 겉 표면이

었다. 호박벌의 집은 글씨를 쓰기에도 아주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그래, 저 벌처럼 풀을 잘근잘근 씹어서

잘 펴 말리면 되겠다.’

그는 벌이했던 것처럼 하얀 나무 껍질과

끈끈한 접착제를 잘 짓이겨서 얇게 펴고 이

것을 잘 말렸다. 벌의 집처럼 매끈하고 뽀얗

게 만들 수는 없었고, 거칠고 울퉁불퉁했지

만 먹은 잘 스며들어 글씨를 쓰기에는 안성

맞춤이었다. 게다가 가볍고 둘둘 말아서 보

관하기도편할 듯 했다.

당시는 대나무를 쪼개서글을 쓰거나 하얀

비단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대나무는 무거

워서 보관하기도 힘들고 비단은 너무 비쌌

다. 대나무 책은 웬만한시 한편을적어도지

게로 짊어지고 다녀야 할 정도니 고관대작

이 아니고서야 읽을 엄두도낼 수 없었다. 비

싼 비단이야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좋았어. 이걸로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좋아하겠어.’

그는 호박벌에게서 배운 솜씨를 발휘해책

을만들기시작했다. 바로종이의탄생이었다.

어느 시인이말했듯이자연은위대한 스승

이자 인간의 고향이기도 하다. 자연에 숨겨

진 비밀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 위대한 발명

품과 아이디어가 탄생한다.

자연을 벗삼아 그 안에서 새로운 법칙과

질서를 배우자. 뜻하지 않은 행운을 만날지

도 모른다.

실히산과들은그에게남다른존재였으리라.

그런 그에게 자연이 좀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은 1 9 3 5년 어느 가을날이었다.

언제나처럼 사냥에나선 그는 작은 산토끼

를 쫓아 산둥성이를 헤매고 다녔다. 두어 시

간을 돌아다닌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된데다 이름모를 풀씨가

온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었던 것이다. 늘상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좀더 심했다.

산우엉 덤불을 헤치고 다닌 때문이었다.

더럽혀진 복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였지만 이번은 사정이 달랐다. 산우엉은

한번 달라붙으면 쉽사리 떨어지지 않기 때

문이었다. 그는 허벅지께에 들러붙은 산우

엉 가시를 떼어내려고 몇 번이나 손으로 잡

아뜯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가시가 너무 많

이 달라붙은 탓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너무

억세게 붙어있어떼기가 힘들었던것이다.

‘도대체어떻게 생겼길래이렇담’

바지가랑이에 들러붙은 산우엉 가시가 새

삼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그는 내친

김에 돋보기로 바지에 붙은 우엉가시를 관

찰했고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치 낚시바늘처럼 생긴 우엉가시의 끝이

천의 울에 단단히 걸려 있는 것이었다. 하나

의 가시가 일일이 천에 걸려있으니 툭툭 터

는 것만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것참재밌게생겼는걸.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이걸 잘 이용하면 흥미로운 작품이

탄생하겠어!’

그는 우엉가시와 바지의 천조직을본따서

한쪽은 갈고리 모양으로 한쪽은 걸림고리

모양의 작은 가시가 잔뜩 붙은 테이프 조각

을 만들었다. 두개의 테이프를맞붙이면, 우

엉가시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단단히 움

켜쥘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물론 그의 생각

은 적중했다.

두개의 천은 겹쳐서 바느질을 한 것처럼

단단히 달라붙었다. 그러나 힘을 주어 잡아

당기면, 또‘드드득’소리를 내면서 분리됐

다. 바로매직테이프가탄생한것이다. 이매

직테이프는 단추를달 수 없는 곳에 아주 유

용하게쓰이면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우엉가시에게 한수 배운 덕에 성공을 움

발

성 공 을 찾 아 서

명 아 이 디 어 발

성 공 을 찾 아 서

명 아 이 디 어

한국발명진흥회사업화지원팀팀장
왕연중記

발•특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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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과정

[과정소개]
2 1세기가 요구하는『창의력』과 그 창의력을 키우는

각종『문제해결과정』등을 소개하고, 또 창의력을 바

탕으로 얻을 수 있는『아이디어』로 성공하는『발명신

화』등을 소개합니다.    

[학습대상]
·아래와같은상황에처한 중고생

- 발명을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되어서 고민하

는 중고생

-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중고생

- 창의력의 중요성을 알고자 하는 중고생

- 창의력을 문제형식으로 쉽게 이해하고자 하

는 중고생

[학습목표]
·창의력과 발명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재미있는 문제해결을 통한 창의력향상을 도모한다.

·창의력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알아본다. 

[학습내용]
·과정의 시작은 발명과 창의력의 연관성을 소개하

여 창의력을 기르는 생활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이어 창의력의 향상은 발명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창의

력을 향상시켜주는 도형문제나 사고력 문제를 통

한 발명마인드 향상을 꾀하며, 그 사례들을 소개

한다. 

[학습목차]
1. 발명과 창의력

2. 체험으로 키우는 창의력

3. 문제해결을 통한 창의력키우기

4. 창의력으로 성공한 사례들

5. [현장속으로] 창의력 테스트

6. [현장속으로] 종이띠 놀이

7. [현장속으로] 풍선으로 압력시험하기

8. [현장속으로] 칠교놀이와 큐브 만들기

발명과 창의력 중/고등학생과정

특허청과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제고및국제화시대에부합하는경쟁력을갖춘지재권전문가양성을위한전문
포탈사이트인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일반인, 청소년, 학부모, 발명지도교사, 전문가, 자격증등다양한분야에걸쳐100 여개의콘텐츠를3 6 5일언제나무료로서비스하고있는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에여러분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문의: 02)3459-2771~5 (한국발명진흥회인력개발팀)

www.ipacademy.net

[과정소개]
2 0 0 5년 8월 시행한 최신 변리사 시험대비과정 시리

즈“2 0 0 5년 변리사 2차시험 기출문제 풀이과정”현

지 전문 강사의 생생한 동영상 중심으로 무료로 학습

하실 수 있으며,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학습하셔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변리사 시험의 실전 적응능력과 문제풀이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필수과목인 특허법, 상표법과

선택과목중에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이론에 대

한 체계적 정리와 최신 출제경향 파악에 도움을 드립

니다.  

[학습대상]
·변리사수험생, 고시수험생/ 기업특허업무자/ 특히 변

리사시험은 이공계/경상계/법정계/어문계

·기타 그 전공분야 해당자

[학습내용]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호보법 변리사 2차 시험

주관식 기출문제풀이(전문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호보법최근 출제경향분석

과 수험어드바이스

·최종정리 및 향후 시험전망

[학습목차(각각 4일차)]
1. 해설보기[문A - 1 ]

2. 해설보기[문A-2] 

3. 해설보기[문B - 1 ]

4. 해설보기[문B-2] 

강사소개
현종철변리사(특허법)
•이레에스크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권혁성변리사(디자인보호법)
•이레에스크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허남정변리사(상표법)
•이레에스크로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2 0 0 5년 변리사 기출문제 풀이과정- 2차 자격증과정

저 자 현종철,권혁성,허남정

학습분량 각각4일차

수료기준 6 0점

평가기준 학습진도 1 0 0 %

강사소개

•전국발명교실교사연구회장

•강동발명교실

•현한산중학교교사

저 자 김병오선생님

학습분량 총 8일차

수료기준 6 0점

평가기준 학습진도 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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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구강위생, 그리고상부 소화기관 암

암을일으키는원인물질은여러가지가있다.

상부소화기관에암을발생시키는위험물질가운

데하나인아세트알데하이드( a c e t a l d e h y d e )는건

강의위험요인들인음주와흡연에공통으로존재

하는물질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매우유독한

휘발성화합물로동물들에서암과돌변변이를일

으키는물질로보고되고있다. 이아세트알데하이

드는사람이술을마시면입안의점막, 침샘, 그리

고 입안에존재하고있는세균들가운데일부미

생물들이가지고있는알코올분해효소에의해입

안에서만들어지기도한다. 

입안에들어간술(알코올: 에탄올)은입안에이

미존재하고있는미생물들의작용에의해서, 또

한입안의점막과침샘에의해서아세트알데하이

드로산화된다. 그래서음주후에는사람의침속

에 아세트알데하이드의농도가현저하게높아지

며, 농도짙은아세트알데하이드는침과함께입

안과식도를거쳐위의점막표면으로운반되면서

상부소화기관에영향을끼친다. 

적당한양의술(에탄올)을마시는경우에도음

주자의침속에서는상당한양의아세트알데하이

드가들어있다. 적당한양의술을마신후4 0분이

경과된때침속에있는아세트알하이드의수준은

많은양의술을마신후 온몸에서측정되는혈중

아세트알데하이드의수준보다1 0 - 2 0배정도가되

고, 살균성구강청정제를3일간사용해야감소될

정도의수준이된다고한다. 이러한수준의아세

트알데하이드는암을유발할수있을정도라고보

고한사람도있다. 또한시험관을이용하거나혹

은생체를통한연구결과에의하면사람의입안에

있는미생물에의한아세트알데하이드의생성은

술에포함된에탄올의농도와밀접한연관이있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것은입안의미생물들이

침속에서아세트알데하이드를만들어내는데매

우 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과마시는술의

양과밀접한연관이있음을시사해주고있다. 다

시 말하면마시는술의양이많으면많을수록입

안의침이생성하는아세트알데하이드의수준이

높아진다는것이다. 

이에더하여불결한구강위생은침의아세트알

데하이드의생성을약2배정도증가시키는데, 이

경우호기성박테리아와효모가주로관련이되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술을많이마셔서침 속에에탄올의농도를높

게 하면입안에이미존재하고있는미생물들에

의한아세트알데하이드의생성은증가되고, 이에

더하여불결한구강위생은침에서아세트알데하

이드의생성을더한층증가시켜상부소화기관의

암발생위험을현저히증가시킨다고하겠다.

2. 음주요령

사람들은개인적으로긴장을풀기위해, 좀더

편한마음으로안정감을갖기위해, 제사나각종

잔치등을치르기위해, 주변사람들과잘어울리

기 위해본인이원해서아니면부득이하게술을

마시게된다. 

그렇지만어떤경우든지다음과같은“건강을

해치지않는음주요령”을 알아둔다면술을마시

는본인이나그의가족, 그리고같이술을마시는

사람들이음주로인해겪게될 개인적, 사회적문

제의발생을예방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1) 일반적음주요령

•가능한한알코올도수가낮은술을마신다.

•술을바꾸어마실경우, 처음에마신술보다

알코올도수가낮은술을마신다.

•안주를먹으면서술을마시거나술을마시기

전에음식을먹어두어공복이아닌상태에서

술을마신다. (알코올의장내흡수율을떨어

뜨리기위해)

•술을마시면서목이마르면얼음이들어있는

찬물을마셔서목마름을해결하고, 술을본격

적으로마시기전에알코올이들어있지않는

음료수를미리마셔둔다.

•받은술잔은다 마신다음에잔을다시채우

게한다.

•술잔은가득채우지않는다.

•술을마시면서소금기가많은짠스낵을같이

먹지않는다.  

•술을마시는중간중간에마시고있는술보다

알코올의함량이낮거나아예알코올이들어

있지않은음료를마신다.

•술을되도록천천히마신다.

•하루에마시는술의양을표준음주량의2배

가넘지않게하며, 최대음주수준이남자는

표준량의6배, 여자는4배를넘지않게한다.

•더이상술을마실수없을때는“더이상마실

수없다”는의사를확실하게표현한다.  

•술병이나용기에붙어있는알코올함량등

표시를주의깊게관찰하여자기가마신술에

들어있는알코올의부피와양을어림잡아보

며표준량을지키도록한다.

•매일술을마시지않도록하고최대한1주일

에2회정도만술자리를갖는다.

•자신의음주계획을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

세워놓고이를준수하도록노력한다.

일주일에음주를몇번이나할것인가? 

음주하기로정한날에는얼마나마실것인가?

한번음주하는데술값은얼마나지출할것

음주와 구강건강
김 공 현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건강하게 삽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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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삽시다! !

발•특2005. 11

인가?

일주일에섭취하는알코올의총량을얼마로

할것인가? 

“음주일지”를만들어술마신날짜별로함께

한사람들, 마셨던술의종류, 종류별마신잔

수, 그리고지출한술값, 알코올섭취량등을

기재하여언제, 어디에서, 누구와얼마나술

을마시고술값을얼마나지출했는지를알아

보고, 이를계획과견주어본다. 

조금이라도음주를한후에는자동차를운전

하지않는다. 

음주를한후에는기계류를만지거나작동하

지않는다.

2) 가정에서의음주요령

•부모가자녀에게모범을보여자녀들의술에

대한태도와습관을올바로형성하게돕는다.

•가정에특별한일이있거나손님이찾아왔을

경우술을맨먼저등장시키지말고다른방법

으로시간을보내다가부득이한경우에만술

을내놓는다.

•할수있는데로알코올도수가낮은술을가

정에마련해두고제공한다. 

•술을마시는테이블에얼음과찬물을준비해

두어언제나자유롭게마시게한다.

3) 손님들을초대할경우

•알코올도수가낮은술이나알코올이포함되

지않은음료가준비되어있음을참석자들에

게알려희망자들이쉽게마시게한다. 

•술을마시는사람들에게는마시는술한잔에

알코올이얼마나포함되어있음을알려주어

술을마시는사람이자신의섭취한알코올의

양을알수있게해준다.  

•가능한한작은잔으로술을마시게한다. 

•마시는사람자신이자기잔을다시채워마

시게한다.

•안주는짠스낵만이아니라여러가지음식을

제공하여같이먹게한다.

•술이과도하게취한듯이보이는사람은안전

하게귀가, 또는자고갈수있게조치한다.  

•손님을접대할경우에는미리특정한술을내

놓지않고손님의의향에따른다.

3. 결론

평소에입안의위생상태를이를닦는등으로항

상깨끗이유지하고, 한자리에서마시는술의양

을 적절하게하면서마시는빈도를주당2회정도

로 하는생활양식을가지는것은구강의건강과

상부소화기관에발생하는암을감소시키는좋은

방법이라고할수있다. 

깨끗한구강위생과적절한음주행태는누구든

지 관심을가지고, 실천하기만하면상부소화기

관 암에이환되어받게될 고통을상당히예방할

수 있는비용-효과가높은방법가운데하나라고

확신하여이를널리실천할것을권고한다.

제공 건강길라잡이
h t t p : / / h e a l t h g u i d e . o r . k r

즐거운퍼즐정답은다음호에게재하며,

정답자중3명을추첨하여

월간<발명특허>지1년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정답을적어

매월1 0일까지보내주십시오.

1. 부지중에나오는웃음. 실수로웃는웃음

3. 나라에경사가있을때에백성에게널리반포하던교서

4. 산은높고물은맑다는뜻으로경치가좋다는말

6. 생선을소금에절인반찬

9. 남의부인을공대하여일컫는말

11. 처지를바꾸어서생각해봄. 다른 사람의입장에서

헤아림

12. 입을다물어서봉함

14. 외국에서들어온물품

15. 서로의논함

2. 밥ㆍ반찬그밖의음식들을벌여놓고먹는상

4. 일정한운율없이자유로운형식으로속의리듬의조화

만맞게쓰는형식의시

5. 여러제자중가장뛰어난제자

7. 반쯤은믿고반쯤은의심함

8. 임금의얼굴

10. 말하는사람이몸소당하는것 같이간절히하는하소

연

12. 통나무속을파서, 전이없이큰바가지같이만든그릇

13. 강물이나바닷물의침식, 땅의융기등으로인해강ㆍ

호수ㆍ바다의연안에생긴계단식지형

15. 동산과같이상거래를목적으로하는물건

가로열쇠 세로열쇠

함께 풀어봅시다
❶ ❷ ❹ ❺

❸

❽ ❻ ❼

❾ ❿

10월호즐거운퍼즐정답

부 양 복 사 난 방

서 빙 고 층

동 조 운 각

면 사 포 불 주

심 편 복 구

유 불 여 무 장 검

구 역 사 관

PUZZLE | 즐거운퍼즐

즐 거 운 퍼 즐

즐 거 운 퍼 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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